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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보험제도는 위험의 요소가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오늘날 인간의 경

제적,정신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보험제도

의 이러한 순기능에 힘입어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60년대 초반 이후 비약적

인 성장을 지속하여 현재는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제10위의 보험대국이 되었

다.그러나 보험산업의 비약적인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보험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보험문화는 그다지 성숙하지 못한 실정이다.금융감독원에 따

르면 FY2008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2,500억 원이며 혐의자수는 약 4만 명

으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보험사기 적발 건수

및 금액의 증가는 감독당국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노력의 증

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발생수준의 절대적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그동안 보험사기 방

지전략과 적발모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적발 되지

않은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의 행위주체에 대한 연구,그리고 보험사기의 제도

적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통해 우리원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보험사기

행태별로 그 영향요인을 검증한 후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제시하고자 「보험

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사기 방지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

함으로써 정부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수 있

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적발 등을 통해서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

기의 발생수준과 성격 등을 잠재적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추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0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직무대행 이 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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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stigation of Determinants and Strategies for the 

Deterrence of Insurance Fraud

Thispaperexploresthedeterminantsofindividuals'attitudestowardthe

fraudulentinsuranceapplicationsandclaims,andprovidesstrategiesfor

thedeterrenceofinsurancefraud.

Tothisend,aface-to-facesurveyof803individualsisconductedtoas-

sesspublicperceptionofunethicalinsurancebehaviorsandevaluateper-

sonalknowledgeofandexperiencewithinsurancefraud.35.8% ofre-

spondentssaythatpaddingclaimsisacceptablewhile50.6% saythatpad-

dingclaimsiscommon.37.5% saytheybelieveinsurancepaymentsare

reasonable,and48.1% saytheybelieveinsuranceratesarehigherasare-

sultoffraud.

Usingindividualresponsestothesurveyofpublicattitudestowardin-

surancefraud,andbuildingonthesocioeconomicliteratureonattitudefor-

mation,thepaperformulatesandtestshypothesisregardingconsumers'ap-

provalordisapprovaloffraudulentactssuchaspaddingclaimsandmis-

representingincidenttoobtaincoverageforaloss.Theanalysisshowsthat

one'sownattitudestowardinsurancefraudarerelatedtotheirperceptions

oftheprobabilityofbeingdetected,theprevalenceofinsurancefraud,the

degreeofsatisfactiononpayments,andtheirinsuranceknowledge.

Basedontheanalysis,Irecommendthati)ananti-fraudlaw shouldbe

established;ii)companiesview theclaim processasanopportunityto

buildcredibilitywithinsureds,whichlikelyhelptolowertheirtolerance

forfraud;iii)theinsuranceindustry develop an intensivepublicin-

formationcampaigntoeducatethepublicaboutthenatureandextentof

insurancefraudandconvincethepublicthatinsurancefraudisnotavic-



timlesscrime;iv)theindustryincreasethenumberofspecialinvestigators

todiscoverfraudulentapplicationsandclaims;andv)thepermanentbody

toinvestigateandprosecuteinsurancefraudshouldbeestablished.



요 약

I. 서  론 

□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보험사기의 방지

와 적발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적발 등을 통해 표면

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에 대한 연구,보험사기의 행위주체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보험사기의 제도적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 등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동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행태별로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

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정

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적발 등으로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의 발생수준과 성격 등

을 잠재적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추가능하게 함

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II. 보험사기의 개요 및 실태

□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

는 보험급부를 대가없이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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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 또는 중

과실로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 정의됨.

○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또는 제3자

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적 보험행위로 논의를 한정함.

○ 보험사기는 범행자의 행위양태에 따라 사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유형,보험사고를 위장 또는 날조

하는 유형,보험사고 발생 시에 손해액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유형 등

4가지로 세분할 수 있음.

□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549억 원이고 혐의자수는 41,019명에

이르며,이는 전년도 대비 금액기준 24.6%,혐의자 기준 32.7% 증가한

것으로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보험

개발원,검찰 및 경찰이 주축이 되어서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을 위

한 노력을 하고 있음(<표 요약-1>참조).

기 관 주요 수행업무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보험사기조사 조직 운영(보험조사실),기획 및 상시 조사실시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보험사기방지업무 모범규준 운영
� 보험경영실태평가제도에 사기방지현황 반영
� 보험범죄 신고센터 운영,대국민 홍보 및 교육실시

보험개발원
�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운영
� 보험범죄관련 통계산출,조사기법 연구,세미나 개최

보험협회
�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 지원
� 통합데이타베이스와 보험범죄유의자시스템 운영
� 교육․홍보 등 보험범죄 예방활동

보험회사
� 보험사기조사 전담조직 운영(SIU)
� 보험사기 방지 및 조사 등 실시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및 운영

<표 요약-1>보험사기 방지업무 기관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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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 보험소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

으로 2009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직접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함.

○ 설문문항은 보험사기 용인도,보험사기 만연도에 대한 인식,보

험사기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보험제도와 보험회사에 대한 태

도,보험사기에 대한 이해,보험경험,보험사기 처벌수준에 대한

태도,인적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사기는 행태별로 기대이익 및 실행용이성의 편차가 크기 때

문에 보험사기를 고의사고 유발,보험사고 내용조작,운전자 바꿔

치기,손실과장,편승치료,고지의무 위반,보상직원 및 손해사정

인 공모에 의한 보험금 편취 등으로 구체화하여 각 행태별로 보

험사기 용인도와 만연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전체 응답자의 98.9%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18.9%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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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행태
세부내용

고의사고

유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기왕에 가입한 A화재

보험사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업장에 화재가 발

생토록 하는 행위

보험사고

내용조작

보험증권상 보장(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자 사

고 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술하는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무보험 상태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에 가입되

어 있는 가족을 운전자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손실과장

전치 2주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에게 전체 3주 진

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사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청구하는 행위

편승치료
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평소에 앓고 있던 허리질환까

지 치료한 후 의료비를 보험사에 통합 청구하는 행위

고지의무

위반

보험가입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내부직원

개입

보험사의 보상직원에게 부탁하여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은 후 사례

금을 그 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손해사정사

개입

손해사정법인(사고처리대행자)에 사례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보상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표 요약-2>설문조사에 이용된 보험사기 행태

□ 본 설문조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다음의

결과를 제시함.

○ 전체 응답자의 24~36%는 보험사기를 항상,대부분,또는 가끔 용

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는데,특히 대중은 손실과장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요약-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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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응답자의 10~33%는 보험사기가 대체로 또는 매우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데,특히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태의

보험사기가 가장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함(<표 요약-4> 참

조).

○ 전체 응답자의 14%는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겼거나 보험

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가 거의 또는 절대 발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임.

○ 전체 응답자의 약 62%가 보험료와 보험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

견을 보임.

○ 전체 응답자의 52%는 고지의무 위반행위 또는 손실액 부풀리기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48%는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

로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는 의견을 보임.

○ 전체 응답자의 65%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이 대체

로 또는 매우 까다롭다는 의견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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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인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있다

절대 거의 가끔 대부분 항상

고의사고 유발 29.3 46.4 75.7 14.5 9.0 0.8 24.3

보험사고 내용조작 26.5 48.3 74.8 15.9 8.1 1.1 25.2

운전자 바꿔치기 27.4 48.7 76.1 15.4 7.6 0.9 23.9

손실과장 20.2 44.1 64.2 27.8 6.9 1.1 35.8

편승치료 20.2 45.1 65.2 24.8 8.9 1.1 34.8

고지의무 위반 20.0 47.7 67.7 23.2 8.8 0.4 32.3

내부직원 개입 20.7 50.7 71.3 20.8 7.6 0.3 28.7

손해사정사 개입 21.8 48.4 70.2 23.2 6.1 0.5 29.8

주:‘각 행위를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로 용인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표 요약-3> 행태별 보험사기 용인도

(단위:%)

구 분
흔하지 않다 보통 이상으로 흔하다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고의사고 유발 13.1 33.6 46.7 20.3 26.2 6.9 53.3

보험사고 내용조작 10.0 43.7 53.7 26.4 18.7 1.3 46.3

운전자 바꿔치기 14.9 42.0 56.9 25.7 16.1 1.4 43.1

손실과장 12.1 37.4 49.4 27.4 19.2 4.0 50.6

편승치료 14.2 33.0 47.2 30.6 21.2 1.0 52.8

고지의무 위반 14.0 40.0 53.9 28.0 17.2 0.9 46.1

내부직원 개입 15.1 46.7 61.8 25.9 12.0 0.4 38.2

손해사정사 개입 17.2 49.2 66.4 23.4 10.1 0.1 33.6

주:‘각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표 요약-4>행태별 보험사기 만연도에 대한 인식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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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사기 영향요인 실증분석

□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지의

무 위반,부상정도를 부풀려서 진단서 작성하기,운전자 바꿔치기,고의

사고 유발행위 등 행위양태별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프라

빗모형(probit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함.

보험사기 용인  ′′발각가능성′동행위만연도

′보험사기폐해′보험사기해당′보험금

′남성′나이′자영업′주부′미만

′이상′이상′중학교′대학교
′대학원

○ 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량,상관관계 등은 본문의 <표 IV-1>~

<표 IV-4>를 참조바람.

□ 분석결과 보험사기의 행위양태에 상관없이 발각가능성,동 행위만연도,

보험사기해당은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10%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 보험사기폐해는 고의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보험금은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에 대

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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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 이항 프라빗

한계효과 Pr보험사기용인

종속변수 고지위반 손실과장 바꿔치기 고의사고

발각가능성 -.253*** -.131** -.159*** -.197***

동 행위만연도 .169*** .187*** .239*** .064**

보험사기폐해 -.110*** -.082** -.065** -.040

보험사기해당 -.102*** -.123*** -.073** -.088***

보험금 -.129*** -.103*** -.020 -.090***

주:1)Pr보험사기용인는 특정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개인이 각 보험

사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를 표시함.

2)*,**,***는 각각 10%,5%,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인적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한계효과는 제외함.

<표 요약-5>보험사기 행태별 추정결과 종합:한계효과

□ 분석을 통해 발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모든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해 발각가능성은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용인가능성을 13%p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임.

○ 둘째,연성사기의 경우 각 연성사기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

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동 연성사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6.9

~23.9%p더 높음.

— 한편 고의사고 유발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믿는 개인

일수록 동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6.4%p더 높으며,이는 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셋째,보험사기와 보험료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개인일수

록 연성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6.5~11%p더 낮은 반면 보험

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 여부가 개인의 고의사고 유발행위의 용인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넷째,보험계약 체결 시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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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

성이 7.3~12.3%p더 낮음.

○ 다섯째,지급보험금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일수록 보험

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9.0~12.9%p더 낮으며,이는 보험제도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음.

□ 동 실증분석의 경우 음성적인 행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과 태도를 설

문조사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의 적용이 어려움.

○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에 이용될 자료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만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V. 보험사기 방지방안

□ 첫째,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에 대한 지식과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보험관련 법규 중 일반법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의 정의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의 정의 및 처벌 조항이 신설될 경우 보험소비

자에 대한 보호조항도 고려되어야 함.

□ 둘째,납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이 보험사

기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쌓기 위해

○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 또는 거절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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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반드시 적시에 적절한 상황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심사를 자발적으로 철저히 함으로써 계약상의

흠결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에 이르는 것을 최소

화하여야 함.

○ 더불어 감독당국은 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지수 중 보험금 불만족 지수를 보완․공개하고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세부 내역을 공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보험사기의 구체적인 행태에 상관없이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의 적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범죄 전담기구

를 상설화하고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확충하여야 함.

□ 넷째,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제도의 작동원리,보험사기의 폐해,특정

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보험사기 신고방법,보험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지급신청서 등에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각

행위의 처벌내용,그리고 보험범죄 신고방법 등을 명시하고 청약확인

시 이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VI. 결론

□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를 살펴보고 동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행태별로 그 영향요인을

검증한 후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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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는 보험사기 방지전략과 동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

였음.

□ 본 연구가 보험사기 방지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

함으로써 정부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적발 등을 통해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의 발생수준과 성격 등

을 잠재적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추가능하게 함으로

써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보험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종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기금을 갹출하여 공동 준비금을 마련하고

그로부터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일정한 급부를 지급받는 제도이다.보험

제도는 위험의 요소가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오늘날 인간의 경제적 생

활을 안전하게 유지해주고 정신적인 면에서 안도감을 갖도록 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보험제도의 이러한 순기능에 힘입어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왔다.1960년대 초반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현재는 수입보험

료 기준 세계 제10위의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다.FY2008기준 보험산업의 수

입보험료는 약 110조 원으로 GDP의 11.8%를 차지하였다.또한 국민 일인당

보험료는 FY2008기준 약 200만원이며,동기간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89.2%로 매년 증가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중요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역

할을 하고 있다(보험연구원,2009).외형적인 측면에서 세계10위를 차지할 정

도로 국내 보험산업은 성장하였지만,보험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보험

문화는 그다지 성숙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보험사기이다.보험사

기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

를 대가 없이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

은 보험급부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 정의된다.1)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08보험사기 적발금

액은 약 2,500억 원이며 혐의자수는 약 4만 명으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보험사기 적발통계는 보험사기의 표면화된 비율을 나타내는

1)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적 보험행위는 본 보고서의 논의의 대상에

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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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감추어진 보험사기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또한 보험사기 적발통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기

관의 적발의지의 정도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보

험사기 적발 건수 및 금액의 증가세는 감독당국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노력의 증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발생수준의 절대적 증가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연성과 사행성이라는 보험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제도의 순기능 이

면에는 필연적으로 보험사기가 병존하고 있다.그러나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이 퇴색하고

모방범죄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윤리관 및 가치관이 붕괴될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보험사기의

방지와 적발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구체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연구는 보험사기 방지전략에 대한 연구와 적발모형에 대한 연구로 구분

할 수 있다.기존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보험사기에 대한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우리가 보험사기를

인식하게 되는 시점은 고발․신고라든가 수사,내․외부의 감사,언론취재 등

으로 표면화된 경우이다.그러나 보험업계를 비롯한 감독당국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의 보험사기가 표면화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표면화된 보험사기 통계만으로는 보험사기의 실체를 평가하고 문제해

결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행

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

사기의 발생수준과 성격 등을 알 수 있다.

둘째,보험사기 행위주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보험사기 방지전략에 대

한 연구와 적발모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정작 보험사기의 행위

주체가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보험사기의

수법 및 폐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보험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한지,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등 보

2)보험사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본장의 2절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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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기 행위주체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

하다.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

로 검증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보험사기의 행위주체인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청구권자 등 보험소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그들의 태

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 없이 보험사기 방지전략과 적발방

안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셋째,보험사기의 제도적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보험사

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 상법개정안

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은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제655조의 2항),사기적 보험금청구로 인하여 보험금산정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 때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엄격한 조항(제657조의 2

항)을 신설하고 있다.그러나 보험사기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보험사기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전략인지,그렇다면 보험

사기 방지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

다(Hoytetal.,2004).보험사기 방지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의

부재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통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인의 보험사

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며,보험사기 행태별로 보험사기에 대한 일

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한다.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행태별로 그 영향요인을 검증한 후 보험사기에 대

한 보험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하는 보험사기 방지전략

과 동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연구를 통해 보험사

기 방지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보

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다.또한 적발 등을 통해서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의 발생수준과 성격

등을 잠재적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추가능하게 함으로

써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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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기에 대한 기존연구

보험사기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보험사기 방지전략에 대한 연구와 보험

사기 적발모형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보험사기 방지전략에 대한 연구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연구는 사기성 보험금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최

소화하는 전략 및 보험계약설계에 대한 이론연구와 보험사기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로 나뉜다.

다수의 연구가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처벌수준,

부당이익의 크기,손실의 크기,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반응하는 계약자의 행

동방향을 추정하여 보험사기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도출하였다(Mookherjee&

Png,1989;Picard,1996;Bond& Crocker,1997;Crocker& Morgan,1998).

구체적으로,Bond&Crocker(1997)는 모니터링이 쉬운 손실에 대해서는 과다

보상하고 모니터링이 어려운 손실에 대해서는 과소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Crocker& Morgan(1998)은 손실액을 과장하여

신고하는 사기성 보험금청구를(이하 ‘클레임’으로 표기)줄이기 위해서는 경미

한 손실에 대해서는 과다보상하고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과소보상하는 보

험계약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oyer(2000)는 세금을 보험료보다 보험

금에 부과하는 것이 사기를 방지하는 데에 더 효율적이라고 밝힌다.이와 유

사한 맥락의 국내연구로는 지홍민(2001),이윤호(2000,2002),이경주(2002),양

채열(2006)등이 있다.

송윤아(2009)는 보험환자와 의료기관의 연성보험사기를 인지한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사례금을 대가로 사기행위를 묵인하는 상황을 모형화한 후,의료기

관간 경쟁과 보험사기 기회가 증가할수록 보험사기를 인지한 대리인의 방조

가능성이 감소하여 보험사기 적발률이 증가하고 사기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

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3)또한 보험회사의 대리인 배정방식(자원배분방

3)연성보험사기는 정상적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해액을 과장,확대하거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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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서 의료기관간 경쟁이 대리인의 보험사기 적발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험사기 방지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실증연구의 출발점은 보험사기 존재의

입증과 보험사기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이다.CumminsandTennyson(1996)은

부정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의 빈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자동차보험시장에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Tennyson(1997)은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 불신할수록 또는 보험회사의 파산을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

지 않을수록,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Tennyson(2002)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가입건수가 많은 개인일수

록,클레임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보험사기 용인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는 보험소비자가 클레임경험을 통해 보험의 구조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해 엄격해지기 때문에,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헌수(2005)는 실험을

통하여 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보험가입자의 연성보험사기 행동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바 있다.또한 Hoytetal.(2004)는 미국 자동차보

험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특수조사팀 설치의 의무화와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등이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에 효과적임을 보였다.

나. 보험사기 적발모형에 대한 연구4)

MejorandRiedinger(1992)는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27가지의 비계량적인 행

위정보를 통계적으로 정량화하여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

는 모형을 소개하였다.WeisbergandDerrig(1995)는 65개의 보험사기 관련변

수를 먼저 찾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근거로 상위 25개의 보험사기 연관

변수를 선별하였다.그리고 이 선별된 25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보험금

청구건의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도하였

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4)김헌수(2003)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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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또한 BelhadjiandDionne(2000)은 프라빗(probit)모형을 이용하여 보험사

기 모형을 제시하였다.이 연구에서는 각 회사의 손해사정사들에게 자사의 보

험금 청구건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제시된 50개의 징후변수로부터 각 건

별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변수를 표시하게 하였다.이에 따른 각 변수

별 조건부확률을 구하고 프라빗분석을 통해서 보상청구건별 보험사기 확률을

도출하였다.

Artisetal.(2002)는 보험사기 적발모형 중 비사기로 분류된 건수 중 상당수

는 사기일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최우추정법을 통해서 분류오류를 측정하

고 이 오류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보험사기 적발모형의 차

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또한 DerrigandOstaszewski(1995)는 종

래의 통계학적 군집모형과 퍼지군집(fuzzyclustering)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예측한 결과 퍼지군집모형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였다.

Brockettetal.(2002)은 PrincipalComponentAnalysisofRidits이란 일종의

unsupervisedlearning기법을 통해서 전통적인 supervisedlearning형식의 단

점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였다.즉 훈련표본과 종속변수를 전제로한 전통적인

보험사기 혐의 점수도출 방식대신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보험사기 모형을

제시하였다.Viaeneetal.(2002)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의사결정나무 및 K-근접

이웃모형 등 전통적인 의사결정모형 뿐 아니라 Bayesianlearningperception

neutralnetwork와 leastsquarevectormachinelearning등 통계학적 기법들

이 예측성과를 서로 비교하여 최적의 보험사기 적발모형을 찾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보험사기 적발모형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김광용(1997),김헌수(2000,

2003)등이 있다.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보험사기의

개요와 실태에 대해서 정리한다.그동안 ‘보험사기’라는 용어는 학계와 실무에

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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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해이․역선택 등의 관계 및 차이를 기술함으로써 ‘보험사기’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한다.더불어 보험사기의 행위주체와 대상 등 보험사기

의 이해관계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보험사기의 유형과 폐해에 대해서 서

술한다.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적발현황과 적발체계,처벌 및 양형 실태 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일반인

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행태별 보험사기의 개인적 용인도,보험사기 영향요인,보험사

기 방지대책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질문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대면

인터뷰방식의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

도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모형 설계를 위해 기존 연구의 문헌을 고찰한 후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영향요인을 프라빗모형(prob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한다.각 보험사기 사례별 특수성 또는 전체의 보편

성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사례를 통해 몇 가지 범주 내지 유

형을 분석하여 보험사기의 원인체계를 규명한다.구체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부상정도를 부풀려서 진단서 작성하기,운전자 바꿔치기,그리고 고의사고 유

발행위 등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검증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에 근거하여 보험사기의 방지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를 마무리 한다.



Ⅱ. 보험사기의 개요 및 실태 

1. 보험사기의 개념과 유형

가. 보험사기의 개념

사기적 보험행위(fraudulentinsuranceact)란 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기적

행위를 통칭한다.미국 NAIC(NationalAssociationofInsuranceCommission)

에 의해 작성된 보험사기방지모델법(InsuranceFraudPreventionModelAct)

은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다음의 하나 또는 다수를 범하거나 그와 관련된 주

요정보를 은폐한 자에 의해 행해진 작위 또는 부작위를 사기적 보험행위로

규정한다:①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또는 제출토록 하는 행위;② 계약당시 지급불능상태에서

행한 권유 또는 승낙행위;③ 보험자,재보험자 또는 보험업에 관계된 다른

사람의 자산,또는 기록의 이전․은폐․변경․파괴행위,④ 보험자,재보험자,

또는 보험업에 관계된 사람의 돈․기금․보험료․신용․그 외 재산의 고의적

인 횡령․절취․전환행위;⑤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승인 등

을 받지 않은 불법적 영업행위;⑥ 이 하위조항에서 열거된 작위 또는 부작위

미수․원조 또는 교사․공모행위.5)사기적 보험행위는 보험계약자․피보험

자․보험수익자 또는 제3자가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와 보험회사가 주체

가 되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제3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사기적 보

험행위로 논의를 한정한다.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대가없이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

하게 높은 보험급부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

5)http://www.naic.org/documents/committees_models_guidelines_081206_antifraud_plan_g

uidelines.pdf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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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 정의된다.6)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

수익자 또는 제3자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적 보험행위의 일종이

다.7)보험사기 행위주체로서 ‘제3자’는 의료기관․자동차정비․부품업체,손해

사정업체,법무법인 등과 동 업체의 관계자를 포함한다.부적격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거나,

문서를 위조한다든가,상해를 입힌다든가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즉,보험사기의 구체적인 형태는 사기,교통범죄,절도,살인,방화,사문서 위

조 및 행사 등이 될 수 있다.또한 보험사기로 분류되는 모든 행위가 현행법

상 불법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즉 특정 행위의 불법성의 여부는 보험사

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위에 정의된 보험사기와 구분하여 협의의 보험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

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즉

협의의 보험사기는 범죄로서의 보험사기를 의미한다.이하 본 보고서에서 ‘보

험사기’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

험급부를 대가없이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

게 높은 보험급부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하

는 일체의 부정행위,즉 광의의 보험사기를 의미한다.

2008년 3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금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보험사기는 실

6)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사기행위”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가.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수령하려는 행위

나.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수령하려는 행위

다.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7)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사기적 보험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1994년 폭력범죄규제 및 처벌법

(ViolentCrimeControlandLawEnforcementAct)을 통과시켰다.동법의 일부로서 국회

는 연방보험사기법(FederalInsuranceFrudPreventionAct,TitleU.S.C.&1033and&10

34)을 제정하였다.동법은 사기적 보험행위를 하는 보험회사,보험회사의 직원,보험회사

의 자금을 횡령하는 대리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동법은 보험회사

에 의한 사기적 보험행위도 “insurancefraud”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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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상의 용어가 되었다.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보험사기라는 용어의 정

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범죄,도덕적 해이,역선택 등과 보험사기의

관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1)보험범죄와 보험사기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또는 보험가입 시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의 불

법행위와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하는 일체의 불법적 행위를 의미한

다.8)보험범죄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제3자가 행위주체

가 되는 불법적 보험범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행위주체가 되는 불법적

보험행위를 포함한다.보험범죄는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

으로서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방화,보험관련 문서위조 형태의 범죄를 포함

한다.

행위의 고의성은 보험범죄 성립의 필요조건이다.보험사기는 적극적 고의

내지 기망행위까지에는 이르지 않지만,결과적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행위를 포함한다.이를 테면 보험가입 시에 보험가입자가 중과실로 불고지 또

는 부실고지를 하는 것은 보험범죄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보험사기에는 해당

한다.보험소비자의 불법적인 보험범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며,협의의 보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서 보험범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8)본 보고서에서 보험소비자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소비하는 모든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제3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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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보험행위 >

<보험범죄 >

협의의

보험사기

보험사기 보험회사의

사기적 보험행위

<그림 Ⅱ-1>보험범죄와 보험사기

2)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란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보가 한쪽에는 많지만 다른 쪽에는 부족하거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도덕적 해이(moralhazard)

와 역선택(adverseselection)이다.

도덕적 해이란 정보가 비대칭인 거래나 계약에서 정보의 주체가 자기의 역

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불성실,부주의,고의성 등을 의

미한다.보험거래에서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훼손하는 개인의 정신적 태도로부터 발생하는 위태를 의미한다.다

시 말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거나 손해의 정도를 증

대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불성실,악의 또는 고의

성을 의미한다.

즉 도덕적 해이는 부주의 또는 무관심의 상태와 고의 또는 악의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비윤리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이경룡,2002).전자를 일컬어

품행적 해이라고 한다.품행적 해이는 다시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의 성격,생

활습관 및 기타 심리적 상태에 따라 손실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경우를 의

미한다.예를 들면,품행적 해이는 음주운전의 습관,고속 및 난폭운전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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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흡연습관,게으름,경솔한 행동,불건전한 생활방식 등 사고발생의 가능

성을 증대시키는 개인적 품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도덕적 해이의 또 다른 형태는 손실을 고의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정신적

태도이다.이때의 위태를 품행적 해이와 구분하여 비윤리적 태도에 의한 도덕

적 해이라 한다.비윤리적인 태도에 의한 도덕적 해이는 손실을 고의로 발생

시킴으로써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기 또는 허위행위로 나타난다.비윤리적인

태도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보험금편취’라는 목적과 결부되면 보험사기를 구

성한다.요컨대 보험사기는 비윤리적 태도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서 나

타나게 되는 사기적 보험행위라 할 수 있다.윤리적으로 건전한 바탕을 갖고

있지 못한 피보험자는 보험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고의적인 손실을 발

생시키거나 손실을 확대하는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좀더 높을 수 있다.

3)역선택과 보험사기

역선택이란 시장 경제주체들의 거래행위시 어느 일방이 다른 거래주체보다

더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보가 부족한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거나 열등한 재화를 구매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결국 거래당사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할 때 정보가 부족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은 시장에 남고 바람직한 상대방은 시장에서 사라지

게 된다.그레샴의 법칙(Gresham'slaw)으로 알려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역선택의 대표적인 예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효과가

거래발생 전에 나타나느냐 아니면 거래 후에 나타나느냐에 있다.역선택은 거

래의 발생 전에 나타지만 도덕적 해이는 거래의 발생 후에 나타난다.

보험거래에 있어서 역선택이란 평균 손실가능성보다 높은 손실가능성을 갖

고 있는 사람이 평균보험요율로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을 말한다.보험거래에

서 역선택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다수의 다른 보험소비자보다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는 보험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인 것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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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태의 보험사기가 바로 불순한 의

도의 결과로써 발생한 역선택이라 할 수 있다.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

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또는 적은 보험료를 지

불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역선택에 해당한다.

나. 보험사기의 유형

1)보험사기의 행위양태

보험사기는 범행자의 행위양태에 따라 ① 사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유

형,②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유형,③ 보험사고를 위장 또는 날조하는

유형,④ 보험사고 발생 시에 손실액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유형 등 4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가)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은 미래의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금액(보험

료)을 납부해 공동의 재산을 모아 두었다가 유사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제

도이다.공평한 위험분담이 보험제도의 기본원리이자 근간이기 때문에 보험제

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험발생 확률이 비슷한 사람들로 집단

을 구성하여야 한다.따라서 보험회사는 통상 가입자에게 청약서의 질문을 통

해 과거병력이나 현재의 건강상태,직업,운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이때 가

입자는 자신의 위험정도를 보험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이를 가입

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한다.가입자의 고지내용은 계약인수 여부를 판

단하고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

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또는 적은 보험료를 지불

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예를 들어 암진단을 받은 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진단사실을 숨김으로써 계약전 알릴 의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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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또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예를 들어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

험에 가입하거나,자동차사고 발생 후에 사고일자 등을 조작·변경하는 방법으

로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도 사기적 보험행위에 해당한다.

나)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행태의 보험사기가 있다.보험금 편취를 목적

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최근에는 조직화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의사고 유발행위는 세 가지 경우로 분류된다.첫째,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진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행위 등이 있다(피보험자＝보험사기자＝

보험수익자,또는 피보험자＝보험사기자≠보험수익자).둘째,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로 자신 등을

수익자로 하여 가족 또는 제3자를 살해하는 행동이 있다(피보험자≠보험수익

자=보험사기자).셋째,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기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한다(피보험자≠

보험수익자=보험사기자).가해자의 형사처분을 악용하여 보험금액을 높이거나

별도의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차량,일방통행 역주행차량,중앙

선 침범차량,신호위반차량 등 제3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행

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보험사고 위장․날조

전통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날조하는 경우와 보험

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가 있다.예를 들어 생명보험 가

입 후 사망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사망하지 않았

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다.또한 상해보험

에 있어 보험사고를 조작하여 병․의원이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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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기존의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다.또는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고 난 후

보험회사에 도난신고를 하는 행위,진열장에서 미리 상품을 치운 후에 도난당

했다고 신고하는 행위,다른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라)손실액 부풀리기

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기하는 유형이 있다.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이다.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분

야에서 주로 발생한다.의사에게 부탁하여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조

정하는 행위,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

작하는 행위,치료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과잉진료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재물보험에 있어 자기부담금 공제부분을 보상받고자 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

을 타내기 위한 의도로 피해규모를 과다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2)보험사기의 분류

보험사기는 보험사기의 목적,계약체결과 사기행위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된다.9)

보험사기의 목적에 따라 보험계약사기(insurancecontractfrauds)와 보험금

사기(claim frauds)로 대별된다.보험계약사기는 보험료결정에 기본이 되는 정

보에 대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와 보험료 수급관

9)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적 보험행위를 보험사기로 정의할 경우,보

험사기의 행위주체 및 대상에 따라 외부보험사기와 내부보험사기로 나눌 수 있다.보험업

자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을 내부적 보험사기라고 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청구권

자 등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하는 것을 외부적 보험사기라고 한다.이러한

분류 하에서 보험회사 내부직원이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뇌물을 제

공받고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는 외부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사기의 개요 및 실태 27

련 사기행위가 있다.보험금사기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이다.보험금사기는 ①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청

구권자인 경우와,②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재정적 손실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혔거나 제3자의 신체적 피해에 책임이 발생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자가 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이때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보험회

사는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

적으로 대처할 여지가 있다.

보험금사기는 보험사고의 정상성 즉,보험사고발생의 우연성 여부에 따라

경성보험사기와 연성보험사기로 분류된다.경성보험사기는 계획적인 보험사기

라고도 하는데 보험금 지급요건이 되는 재해,상해,도난,방화 또는 기타 손

실을 의도적로 연출하거나 위장․날조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반면 연성보험사기는 기회주의적 사기라고도 하는데

보험사고를 사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지만 사고 후에 보험회사를 기망하려는

보험사기행위를 의미한다.이는 정상적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해액을

과장하거나 사고발생시 우발적으로 운전자 또는 운전차량을 바꿔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연성보험사기는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은 아

니라는 이유로 일반인의 죄의식이 낮고 법원의 처벌도 경미한 편이나 이런

점들이 원인이 되어 그 발생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보험사기는 보험계약 체결시점을 중심으로 보험을 사기로 가입

한 경우와 가입된 보험을 사기로 이용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2. 보험사기의 이해관계자

보험사기는 근본적으로 보험사기 행위자와 보험사기 대상자인 보험회사간

정보의 비대칭과,우연성과 사행성이라는 보험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부정행위이다.보험회사가 계약과 클레임의 사기성여부를 사전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면 보험사기 행위자입장에서는 보험사기를 할 유인이 없다.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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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적발사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모집종사자,

보험사고 사후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그리고 보상직원 및 사고조사원과 같

은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주로 보험사기의 행위주체가 된다.보험회사는 보험

사기의 직접적 대상이다.또한 사법당국은 보험사기자에 대해 법적 처벌을 통

해 보험사기의 이해관계자가 된다.

보험모집종사자

보험회사
(위임자)

보상직원․사고조사원
(보험회사의 대리인)

보험사고
사후서비스
제공업체관계자

계약자․피보험자․
수익자

<그림 Ⅱ-2>보험사기의 이해관계자

가. 보험사기의 행위주체

1)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보험사기의 일차적 행위주체이다.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는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기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 시 자

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수법의 보험사기에서

행위주체는 보험계약자이다.또한 생명보험,재물보험 및 상해보험에서는 보

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자로서 보험사기의 잠재적 행위주체

이다.불법유턴을 하거나 일방통행 불가지역에서 역주행하는 등 불법행위 차

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험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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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자로서 제3자가 보험사기의 행위자이다.

선량하지 못한 보험소비자는 다양한 행태의 보험사기를 구성한다.특히 연

성사기의 경우 보통의 보험소비자들도 보험사기의 잠재적 행위자로서 다양한

사기의 기회에 노출되어 있다.일반인들이 연성사기를 범죄로 인식하는 정도

가 약할 뿐 아니라,연성사기의 경우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의 강

도도 미약하다.보통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가입 당시에는

연성사기 실행의 의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사기

브로커가 접근하면 보험금을 과다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2)보험모집종사자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을 판매하는 자로서 보험제도 및 보험상품에 대해서

일반인 보다 많은 보험지식을 가지고 있다.또한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

에서 정기적이고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자이다.판매자로서 습득한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지식과 인센티브

구조는 보험회사의 외형성장에 치중한 영업경쟁과 허술한 계약인수 심사관행

과 결합하여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공모 또는 방조를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이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의 청약자에게 어느 정도의 흠결이 있다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성립하도록 하

기 위해 고지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실고지하게 하거나 불고지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보험모집종사자의 이러한 부정행위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또한 모집종사자는 입원 중인 사고

환자에 접근한 후 병․의원과 공조하여 보험가입 전 사고를 보험가입 후 사

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한다.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하여

통원의료비를 수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보험계약

을 체결하고 자신 또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가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 통원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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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사고 사후서비스 제공업체

보험사고 사후서비스 제공업체에는 의료기관,자동차정비․부품업체,손해

사정업체,법무법인 등이 있다.이들 보험사고 사후서비스 제공업체의 관계자

는 보험사기의 잠재적 행위주체로서 단독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보험계

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로부터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뒤 보험사기를

공모한다.2000년 이후 의원의 수는 연평균 3.8%씩,자동차정비업체는 2.7%씩

증가하였다.개원의,정비업소,손해사정업체 등의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이

들의 보험사기 묵인 또는 공모로 현실화되고 있다.실제로 수익에만 치중한

병원,정비업자와 손해사정사 등이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보험사고 사후서비스 제공업체와 보험금청구권자와의 이해가 일치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AGR

의 원 19,69021,34022,72823,59624,31425,18025,78026,14526,521 3.8

정비업체 27,30429,83131,23532,24033,84033,29633,53833,87433,858 2.7

자료:보건복지가족부(의원 수),국토해양부(정비업체 수)

<표 Ⅱ-1>보험사고 사후서비스 제공업체 수

(단위:개,%)

의료기관은 보험사고의 사후처리에 광범위하게 개입되어 있다.의료기관

관계자가 단독으로 또는 보험환자 혹은 모집종사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

취하는 수법은 다양하다.보험사고 환자를 중심으로 일률적 처방을 한 후

실제 치료하지 않은 내역까지 포괄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또는 경미한 부

상임에도 환자에게 장기입원을 권유하여 입원치료비를 과다 또는 허위로 청

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거나,보험금청구권자와 공모하여 장해등급을 상

향조정한다.

의료기관 관계자의 보험사기를 자극하는 요소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의료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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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된 보험사기의 경우 혐의입증 및 적발이 어렵다.둘째,자동차사고 환자

에게 적용되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건강보험보다 높고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률도 건강보험보다 낮으며 보험환자에게는 자기부담이 없다(보험개발원,

2009).이러한 제도는 의료기관에게는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

용하고 환자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부당청구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셋째,개원의의 공

급과잉으로 인한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의료기관이 보험사고 환자를 마

케팅측면에서 보고 있으며,보험금편취를 희망하는 보험환자와 수익에 치중한

의료기관 간 이해가 서로 일치한다.

구 분
건강보험
가산율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

1995.06 1999.10 2001.10 2003.10

3차병원 130 260 200 166 145

종 합 125 209 172 150 137

병 원 120 140 129 123 121

의 원 115 130 122 117 115

자료:보험개발원(2009),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요인분석 및 개선대책,CEOReport.p.6.

<표 Ⅱ-2>요양기관종별 가산율 비교
(단위:%)

자동차정비업체 및 부품상은 차량수리 시 중고부품과 재활용품으로 차량

을 수리한 후 정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부품대금을 편

취하거나,부품을 실제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교환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

하거나,못 등으로 차량을 긁은 후 가해자 불명의 사고로 가장하여 전체 도색

을 하도록 하는 수법의 보험사기 행위를 유발한다.또한 이들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와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다 차량수리견적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기도 한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전문인인 손해사

정사로 하여금 조사·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보험금이 보험사업자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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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등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이

되도록 한다.그리고 결정된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함으로써,보험소비

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원상회복을 통하

여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하지만 손해사정사가 병․

의원과의 인맥과 자신의 보험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장애등급에 미달하는

보험환자에 대해서 장애진단서의 발급을 주선하거나 허위 의무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도록 도와주고 환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

다.10)손해사정업체의 이러한 불법적 행태는 산업 내 과잉경쟁과 무관하지 않

다.

보험회사의 보상직원 또는 사고조사직원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거

짓으로 손해사정을 하거나 뇌물을 받고 보험사기를 방조하기도 한다.11)보험

회사의 대리인이 보험사기에 개입하는 방식은 업무수행 중 인지한 보험사기

를 사례금을 받고 묵인해 주는 수동적인 형태와 보험사기를 기획하는 단계에

서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능동적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4)보험사기의 대상

사기업으로서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한다.이윤극대

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기업의 이윤극대

화 노력과 보험사기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충할 수 있는데,이는 기

10)장애진단서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허점을 이용해

72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와 환자를 주선해 준 손해사정사 등 90명이 경찰

에 붙잡혔다.매일경제(2009.11.27자).

11)“S화재 보험사기 특수조사팀의 직원이 보험사기를 조사한다는 명목 아래 일부 병원들을

대상으로 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보험조사팀 직원들은 병원들이 보험사기와 연

관돼 있다는 점을 들어 검ㆍ경찰 수사 등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뒤 돈을 받은

병원은 넘어가주는 식의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한 회

사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할 경우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

다.”아시아경제(2007.4.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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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입장에서 볼 때 보험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이러한 이유로 외형성장을 위한 영업경쟁에 함몰되어 철저한 인수심사 없

이 계약을 인수한다든지,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든지,보험금 지급심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사

기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험사기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

러한 조사에는 비용이 발생한다.그리고 조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보

험사기를 밝혀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보험회사의 이윤함수는 수입보험료와

정상적인 보험사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보험사기건임에도 불구하고 적발되

지 않아서 누수된 보험금,그리고 조사비용과 그에 따른 조직운영상의 비용으

로 구성될 수 있다.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사비용을 결정하

는 문제에 직면하여 있다고 할 때,조사를 해도 밝혀내지 못하는 보험사기에

따른 누수액의 크기,조사비용과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누수를 보험료에 어

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반영된다.보험회

사가 경쟁적인 시장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모두

선의의 계약자에게 반영할 수는 없다.그렇다고 해서 보험사기를 완전히 밝혀

낸다는 목적 하에 무한대의 조사비용을 지출할 수도 없다.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조사비용이 결국 상당부분 선의의 보험계약자

에게 전가 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부터 선의의 보

험계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지나치게 많은 조사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조사노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보험사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

사결정이다(이경주,2002).

3. 보험사기의 폐해

보험사기자가 기망하는 대상은 가시적으로는 보험회사이지만,이는 선의의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자체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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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기반을 위협한다.아래에서 보험사기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보험사기는 보험료율의 인상을 초래하여 보험계약자 전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근본적으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기의 배제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계약이 다수 동질의 위험을 갖는 사람들이 일정한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사고를 입은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위

험에 처한 일부 당사자를 같은 위험에 처한 다수의 당사자들이 일정한 기금

을 갹출하여 지급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계약자 개별로 놓고 볼 때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부담한 대가이며

보험계약자가 지게 되는 부담으로서 위험단체 전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납입된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금이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인위적인

방법 즉 보험사기로 인하여 예정된 손해율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균형은 깨어지게 되고 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결국 보험 단체구성원인 보험계약자 전체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보험사기는 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위협한다.보험사기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보험 본래의 기능이 퇴색하고,도박화 또는 사행화되어 보험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킨다.또한 과중한 보험료 인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선의의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존립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

셋째,보험사기가 증가할 경우 보험사기의 모방 및 동조가 확산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윤리관의 붕괴가 초래된다.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행위를 학습하게 되고 행동규범 또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사회적으로 보

험사기가 만연되어 있을 경우 보험사기의 수법을 어렵지 않게 터득할 수 있

을 뿐 아니라,보험사기를 범하는데 따른 개인의 도덕적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따라서 사회적으로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

도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동조 내지 유사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이는 결

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윤리관 및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한다.

넷째,보험사기가 증가할 경우 보험회사의 방어적 보험금지급 심사업무의

강화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증가한다.경영수지의 악화를 우려한 보험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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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심사업무의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게 되

므로 보험계약체결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결국에는 금융감독기

관에 대한 민원해결의 진정으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한편,법원의 소송절차

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한다.

4. 보험사기의 실태

보험사기는 음성적인 행위로서 그 발생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다만 보험사기 적발실적 또는 보험사기 행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부터 보험사기 발생수준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12)본

절에서는 보험사기의 적발체계와 적발현황,보험사기 관련규정과 양형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적발체계와 적발현황

대칭 정보하에서 보험회사는 사기성 계약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기성 클레임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그러나 현

실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건 또는 보상청구건이 사기적 계약 또는 사기적

클레임인지 여부를 모르는 정보의 불균형 상태에 직면하여 있다.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① 사기성 클레임을 적발하지 못하여 부당한 보상청구

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② 비사기성 클레임을 사기로 오인하여 보험

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전자의 경우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의 누수가 발생할 것이며,후자의 경우 보험금지급에 대한 계약자의 불

만이 증가하여 회사의 이미지가 악화됨으로써 영업경쟁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보험사기의 인지 및 적발

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전문조사인력의 확충 없이 보험금지급심

사를 강화할 경우,보험금의 누수를 줄이기는커녕 비효율적 보험금지급심사로

12)보험사기 발생규모의 측정에 대해서는 4장 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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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선의의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

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

보험회사사기성
계약클레임

비사기성
계약클레임

보험금 누수 발생

분쟁발생,
보험이미지 악화

적발&
보험금부지급

미적발&
보험금지급

적발&
보험금부지급

미적발&
보험금지급

보험회사

<그림 Ⅱ-3>보험사기의 적발

1)조사 관련 법규

2003년 보험업법에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62조～제164조)”를 신설

하여 보험범죄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사기조사를 실

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현행 보험업법 제162조 1항에서

는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조치에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그밖

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

시한다.또한 보험업법 제162조 제2항에서는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와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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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보험업

법 제162조 제4항에서는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한 때에는 관계자가 속한 단

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

업법 제209조 제3항 14호에서는 금융위의 행정조사에 대하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을 두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제77조(협의회의 기능)

제78조(협의회의 운영)

제164조(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제79조(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표 Ⅱ-3>보험범죄 조사관련 보험업법 조항

보험가입자의 허위ㆍ과다 진료,의료기관과의 공모 등 보험사기 혐의를 파

악하기 위하여 금융위는 2006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종합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그러나 진료

정보 확인 요청권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 질병정보 유출을 염려한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2008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됐지만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

2)조사체계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보험개발원,

검찰 및 경찰이 주축이 되어서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다음에서는 각 기관의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노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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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융감독원13)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조사 담당부서를 1999년 1월1일 조사3국으로 운영하

다 2001년 12월부터 1실 4팀 체제의 보험조사실로 운영하고 있다.2007년에는

보험조사실 내에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을 설치하여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기능과 공보험 및 유사보험 등과의 공동조사기능을 강화하였다.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보험조사실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 및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직적 보험사기

의 적발사례가 급증하여 보험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기존의 보험사

기 조사방법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보험조사실에서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

(IFRS:InsuranceFraudRecognitionSystem)을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IFRS는 보험계약,보험사고,보험금지급 자료 등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모

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자를 추출한 후 혐의자 간 공모관계까

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특히 IFRS는 보험사기 혐의자 선정기능으로

혐의자별 혐의지표(FI:FraudIndicator)와 혐의점수시스템(Scoringsystem)도

포함하고 있다.FI는 기 적발된 보험범죄 유형을 정밀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표준화한 것으로서,혐의자군별로 92개 지표 등 총 202개의

보험사기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이렇게 개발된 보험사기지표를 이

용하여 혐의자별로 점수를 산출하여 관리하는 것을 사기혐의점수시스템이라

고 한다.

보험업법 제162조에 근거하여 보험조사실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한다.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된 사건,보험사기 접수사건,보험회

사가 보고한 사건,수사기관에서 보험범죄 혐의여부 판단을 요청한 사건,공

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하는 사건의 단서가 입수되면 조사에 착수한다.조사 후 무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을 선정하여 수사의 착수를 통보

하고 수사지원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한다.

한편 보험조사실은 보험회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방지노력

13)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 적발노력에 대해서는 박달근(200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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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하고 있다.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을 운영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

여금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을 위한 체제를 마련․운영토록하고 있으며,보험

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실태를 경영실태평가제도에 반영함으로써 보험사기 방

지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또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험사기

방지관련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인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

화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도모한다.

나)보험유관기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의 사고정보를 집적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사고정

보시스템(ICPS:InsuranceClaimsPoolingSystem)’을 2001년 6월부터 운영하

고 있다.ICPS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과거보험금 청구실적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금 수령자를 중심으로 상세한 계층도와 계보도가 자동으로 추

출되어 보험사기 관련자의 파악이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심층적인 보험사기

조사지원을 위하여 2002년에 전직경찰관이 투입된 보험사기방지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또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

험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범죄 유

의자 검색시스템’을 200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보험범죄 유의자 검색시

스템은 현재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 사고의 개인별 사고력,보험금지급

전력 및 관련자들의 연계분석이 가능하여 가ㆍ피해자 공모 또는 동일 유형의

자해사고 분석에 탁월한 장점이 있다.또한 동 시스템은 데이터 축적방식이

아닌 전용통신망을 통해 회원사 전산망에 축적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

는 방식이다.

생명보험협회는 2006년에 보험사기 방지팀을 신설하였다.보험사기 방지팀

은 업계의 사기혐의건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최근 가입사항 및 설

계사 경력 등 기획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2007년부터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계약정보를 생명보험협회의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여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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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방지를 위한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인수심사와 보상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사기관

경찰에서는 보험범죄를 경제사범으로 분류하고 전담부서 없이 금융,통화,

공무원,선거 등 60여 종류의 범죄를 담당하는 마약지능수사과에서 보험범죄

의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또한 조직폭력관련 보험범죄는 형사과 폭력계에서

관여하고 도난차량 및 방화관련 보험범죄에 대해서는 강력계에서도 관여하고

있다.경찰청은 보험업계 및 감독당국과 협조체제하에 보험범죄를 적발하고

있으나 보험업계의 고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기적 또는 상시수사체제가 가

동되지 않아 1년에 1~2회 정도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청의 경우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인력이 별도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통상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하고 있다.따라서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획조사를 통하여 적발한 보험범죄건

을 수사의뢰하는 경우 통상 보험범죄 사건의 조사대상자가 많고 수사지역도

광범위하여 수사인력이 적은 검찰보다는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일반화되

어 있다.

라)보험회사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청구건이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일차적으로 사

고의 원인 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다.그 다음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물의

조사를 통해서 손해액을 결정하거나 해당 보상청구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를 판단한다.피해자(물)의 조사 또는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범죄가 의심

될 경우에는 보상직원은 보험회사 내 특수조사팀(SIU:SpecialInvestigation

Unit)에 이를 알림으로써 혐의입증을 위한 현장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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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고
정보입력

서류접수

피해자(물)
조사

면책
점수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부지급

SIU
전문심사

사고접수 피해자(물)
조사

-사고원인 및 사고 사실
관계 조사
-계약내용에 따른 담보
여부 확인

손해사정 보험료
산정 및 지급

면책점수
≥임계값

면책점수
<임계값

<그림 Ⅱ-4>보험금지급 절차

조사단계 항 목 내 용

제1단계 인지

� 사고 접수 후 초동 조치 등 인지
� 보상과정 중 인지
� 외부 보험범죄 신고 접수
� 타 기관,타 회사 이첩

제2단계 조회

� 보험개발원의 ICPS,보험협회의
정보통계자료시스템을 활용하여 과거 사고력
조회

� 계약 사항
� 사고 관련자 인적 사항 파악
� 사고의 유형,특성 등 파악

제3단계 자료 취합
� 사고 조사 서류
� 보험금 지급 품의서

제4단계 분석

� 가․피해자 공모관계 여부
� 사고 내용
� 사고 유형,피해 정도
� 기왕증 여부 등 병원 관련사항

제5단계
사고 내역 등

수사의뢰 서류 작성

� 의심 건에 대한 관련자 인적사항,사고내역표
및 사고별 문제점 등 작성

※ 범죄일람표 기초 자료

제6단계 수사 의뢰
� 관련자 혐의내용 종합 구증
� 수사기관 섭외 및 수사의뢰

제7단계 수사 지원 원활하고 효율적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기관 지원

<표 Ⅱ-4>보험회사의 사기성클레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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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는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각 개별보험회사들이 보상조

직 내에 설치한 부서이다.현재 손․생보사에는 370여명의 보험범죄 조사인력

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전직수사관 출신 전문조사인력 200여명이 포함

돼 있다.SIU는 보험사기 의심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제반 자료들을 정밀분석

한 후 관련당사자들의 신원조회 또는 집적된 데이터베이스 조회 등을 통해

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한다.분석된 자료상 보험범죄의 징후가 나타나면 통

일된 양식의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고 수사

기관의 요청 시 구증자료 확보를 지원하는 등 진행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협

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게 된다.

기 관 주요 수행업무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보험사기조사 조직 운영(보험조사실),기획 및 상시 조사실시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보험사기방지업무 모범규준 운영
� 보험경영실태평가제도에 사기방지현황 반영
� 보험범죄 신고센터 운영,대국민 홍보 및 교육실시

보험개발원
�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운영
� 보험범죄관련 통계산출,조사기법 연구,세미나 개최

보험협회
�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 지원
� 통합데이타베이스와 보험범죄유의자시스템 운영
� 교육․홍보 등 보험범죄 예방활동

보험회사
� 보험사기조사 전담조직 운영(SIU)
� 보험사기 방지 및 조사 등 실시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및 운영

<표 Ⅱ-5>보험사기 방지 업무 기관별 역할

3)적발현황

보험사기 적발통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먼저 보험사기 적발통계는 감

추어진 보험사기의 표면화된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감추어진 보험사기의 정도

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또한 보험사기 적발통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기관의 적발의지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즉 보험사기 조

사 및 수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기획수사가 이



보험사기의 개요 및 실태 43

루어질 경우 당연히 적발통계가 늘어날 것이다.따라서 감추어진 보험사기와

보험사기 방지노력의 교집합이 적발통계라고 할 수 있다.

<표 Ⅱ-6>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보여준다.<표 Ⅱ-

6>은 수사기관이 입건한 보험범죄 실적뿐 아니라,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

사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조사과정

에서 혐의자가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자진반납한 경우의 인원 및 금액을 포

함한다.<표 Ⅱ-6>은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

다.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549억 원이며 혐의자수는 41,019명에 이

른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24.6%(504억 원), 혐의자기준

32.7%(10,097명)이 증가한 것이다.보험사기 적발건수의 증가는 보험업계에서

보험사기 혐의정보의 실시간 분석 및 혐의확인 등 시의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에 기인한 것

도 있겠지만 보험사기를 노리는 부정행위자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구 분 2005 2006 2007(a) 2008(b) 증감률(b/a)

적발금액

생 보 24,030 37,349 39,335 36,946 -6.1*

손 보 110,986 140,733 165,189 217,925 31.9

계 135,016 178,082 204,524 254,872 24.6

혐의자

생 보 1,118 2,490 2,309 1,694 -26.6*

손 보 18,156 24,264 28,613 39,325 37.4

계 19,274 26,754 30,922 41,019 32.7

주:1)*은 시국사건으로 인한 수사지체,일부 보험사의 파업 및 특정사건 장기조사 등에

기인하여 적발실적이 감소한 것임.

2)조사적발과 현장적발을 포함한 것임.

자료:금융감독원 웹페이지(http://www.fss.or.kr)

<표 Ⅱ-6>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백만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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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험종류별 적발현황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적발금액 기준으로

볼 때 자동차보험이 69.8%(1,779억원)로 가장 많고,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12.6%(322억원),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2.6%(322억원)를 차지한다.혐의자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이 87.4%(35,852명)로 가장 많고,손해보험의 장기보험

이 7.6%(3,119명),그리고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이 3.7%(1,527명)를 차지한다.

자동차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유형별 적발건수로 볼 때 전체 보험사기

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자동차 이용이 생활화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면서 불특정자동차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를 계획하여도 범행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보험금에 접근 할 수 있기 때

문에 빚어지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가․피해자 공모 교통사고,

피해자 끼워 넣기,운전자 바꿔치기,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적발실적 점유비중이 크게 높은 이유는생명보

험은 병력․진료정보의 부재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중심의 단독사고가 많은 반면,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 외에 피해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하는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가 많은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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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적발

금액
혐의자

적발

금액
혐의자

적발

금액
혐의자

적발

금액
혐의자

생

명

보

험

분

야

교육보험
4,330

(3.2)

277

(1.4)

5,992

(3.4)

229

(0.9)

6,231

(3.0)

398

(1.3)

1,993

(0.8)

104

(0.3)

연금보험
113

(0.1)

53

(0.3)

1,216

(0.7)

24

(0.1)

103

(0.1)

44

(0.1)

2,581

(1.0)

41

(0.1)

보장성보험
20,900

(15.5)

775

(4.0)

29,444

(16.5)

2,089

(7.8)

30,990

(15.2)

1,742

(5.6)

32,157

(12.6)

1,527

(3.7)

양로보험
178

(0.1)

30

(0.2)

2,565

(1.4)

228

(0.9)

2,010

(1.0)

127

(0.4)

222

(0.1)

25

(0.1)

소계 25,520
1,135

(5.9)

39,217

(22.0)

2,570

(9.6)

39,333

(19.2)

2,311

(7.5)

36,953

(14.5)

1,697

(4.1)

손

해

보

험

분

야

자동차보험
104,788

(77.6)

17,649

(91.6)

123,897

(63.6)

22,565

(84.3)

135,882

(66.4)

24,825

(80.3)

177,912

(69.8)

35,852

(87.4)

장기보험
2,562

(1.9)

349

(1.8)

12,765

(7.2)

1,440

(5.4)

23,263

(11.4)

3,387

(11.0)

32,180

(12.6)

3,119

(7.6)

화재보험
1,221

(0.9)

13

(0.1)

280

(0.2)

6

(0.0)

2,280

(1.1)

18

(0.1)

4,297

(1.7)

21

(0.1)

상해보험
220

(0.2)

9

(0.0)

135

(0.1)

22

(0.1)

2,387

(1.2)

238

(0.8)

2,995

(1.2)

285

(0.7)

여행자보험
704

(0.5)

119

(0.6)

1,788

(1.0)

151

(0.6)

1,379

(0.7)

143

(0.5)

496

(0.2)

43

(0.1)

기 타 - - - - - - 40
2

(0.0)

소 계
109,495

(81.1)

18,139

(94.1)

138,865

(78.0)

24,184

(90.4)

165,191

(80.8)

28,611

(92.5)

217,919

(85.5)

39,322

(95.9)

합 계
135,016

(100)

19,274

(100)

178,082

(100)

26,754

(100)

204,524

(100)

30,922

(100)

254,872

(100)

41,019

(100)

주:괄호안은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금융감독원 웹페이지(http://www.fss.or.kr)

<표 II-7>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백만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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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형별 적발현황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보험사고의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25.6%(654억원)로 가장 많고,전체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교통사고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

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바꿔치기가 18.9%(483억원)이고,고의사고가 18.7%

(476억원),피해과장이 14.8%(377억원)등의 순으로 나타난다.이 가운데 고의

보험사고,보험사고가공 등 사전계획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은 혐의자수 기준으

로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후 피해과장,사고 후 보험가입,사고차량

바꿔치기 등 사고 후 우발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은 47.4%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적발
인원

적발
금액

적발
인원

적발
금액

적발
인원

적발
금액

적발
인원

적발
금액

고의사고 19.9 19.1 15.1 18.8 15.2 17.6 15.5 18.7

허위사고 19.1 19.6 22.7 21.9 25.6 24.7 27.7 25.6

피해과장 8.9 14.9 11.1 20.1 9.2 15.6 9.3 14.8

사후가입 8.6 10.3 11.0 11.6 14.1 15.7 10.1 12.5

바꿔치기 35.7 22.7 33.8 21.1 28.7 18.4 28.0 18.9

차량도난 0.2 2.4 0.2 1.6 0.2 1.4 0.1 0.7

기 타 7.6 11.0 6.0 5.0 7.1 6.6 9.2 8.7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Ⅱ-8>유형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자료:금융감독원 웹페이지(http://www.fss.or.kr)

다)직업별 적발현황

2000년 이후 의원의 수는 연평균 3.8%씩,정비업체는 2.7%씩 증가하였다.

개원의,정비업소,손해사정법인 등의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이들의 보험사

기 묵인 또는 공모로 현실화되고 있다.이를 인식한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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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수사로 이들 업체의 보험사기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또한 수익에만 치중

한 병원,정비업자와 손해사정사 등이 죄의식 없이 가담하고 있는데 이들과

보험금청구권자와의 이해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특히 모집종사자,병원관계

자,자동차정비업소 관계자,보험회사직원 등은 보험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를 많이 접해본 자들로서 보험회사의 지급심사 태

도 및 관행 등을 일반인에 비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일반인에 비해서 보

험사기를 범할 가능성은 높지만 적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조사 및 수사기관은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손해율 불량지역,

병의원,정비업소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그 결과 의료기관,정

비업소,그리고 내부직원이 연루된 보험사기를 꾸준히 적발하여 왔다.특히

모집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일반인의 보험사기보다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

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모집종사자는 전년

보다 36.7%증가한 261명으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모집종사자 170 181 191 261

병 원 391 253 359 261

정비업소 169 221 238 273

보험회사직원 8 52 117 28

주:모집종사자는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사용인

등을 말함.

자료:금융감독원 웹페이지(http://www.fss.or.kr)

<표 Ⅱ-9>직업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명)

나. 보험범죄 관련규정 및 양형실태

1)보험범죄 금지규정

2008년 3월 14일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험사기 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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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보험업법에 신설되었다.보험업법 제102조의 2항(보험계약자 등의 의

무)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안된

다고 명시하고있다.이로써 비법률 용어였던 ‘보험사기’가 최초로 법률상 용어

로 사용됨에 따라 보험사기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에 근거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당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정의하는 규정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함께 발의되었으나,본회의에서는 보험사기 금지규정만 신

설되고 보험사기 정의규정과 처벌규정은 삭제된 채 통과됐다.

2)보험범죄 방지규정

보험은 그 구조적인 특성상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보험소비자

의 사행심리가 항상 병존하게 된다.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

떤 상품의 계약보다 더 특단의 신의․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보험이 가지

는 사행성에 기인한 도덕적 위험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 8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에 사기적 보험계약 및 보험금청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법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법개정안의 보험사기 방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상법개정

안 제655조의 2항(사기에 의한 계약)은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

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며,이 경우 보험회사는 사기에 의한

계약임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다만,인보

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또한 상법개정안 제657조의 2항(사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은

사기적 보험금청구행위가 보험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보험회

사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엄격한 조항이다.구체적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자가 사기의 목적으로 ①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

금액의 청구에 관한 서면이나 증거를 위․변조하거나,②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액의 청구에 관한 서면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③ 그 외 보험금

액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알리거

나 숨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이 조항은 사기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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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청구의 경우에도 진실한 부분은 안전하고,성공하면 정당하지 못한 이익

을 얻으며,실패하여도 처음에 보험에 들지 않은 것과 같은 금액의 보상을 받

지 못할 뿐이라는 감정을 단념시킴으로써 보험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한창희,2008).

상법개정안 제655조의 2항과 제657조의 2항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청구권

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보험범죄 방지라는 미명하에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이 추가됨

에 따라 보험분쟁이 증가하고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발생이 증가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제개혁연대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그 지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계약자 측에 부과되는 것과

비교할 때,보험계약자가 일부 과다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회사가 보

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형평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

라고 지적하였다(경제개혁연대,2009).정부 개정안이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요건이 불명확하며,보험회사 일방의 이해에 치우쳐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면책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동 조항들에 대한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

에서 동 조항들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현시점에서 불분명하다.

한편 현행 상법은 보험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계약법에 여

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14)상법 제638조 2항에 의하면 위험단체에 의한 불량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인수 선

택권을 준다.또한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화한다(상법 제644조).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불고지․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한다(상법 제651조).위험 변경 및 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보험회사는 그 위험이 현저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14)보험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제4편에서 보험편을 규정하고 있으면 보험편(보험

계약법)은 제1장 통칙 제638조의 “의의”부터 제2장 손해보험 1절에서 6절 자동차보험,

제3자의 인보험의 제3절 상해보험까지 총 3장 1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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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상법 제652조).또한 보험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통지할 것을 법으로 정

하고 있으며,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57조).

상법 제659조는 도덕적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사유를 규정한다.

의도적인 초과보험 및 중복보험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선의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가액을 보상한도로 결정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견제하고 있다(상법 제

669조,제672조).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 또는 제3

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케 하여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81조,제682조).

3)보험범죄 처벌규정

보험범죄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형법 내에

보험범죄만 특정하여 서술한 항목은 없으며,보험범죄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

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범죄의 유형에 의하여 처벌된다.보험범죄의

기본행위는 사기이므로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미수범(임의적 감경,형법 제352조)뿐 아니라,

상습범(단순사기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제351조)도 처벌한다.또

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형법 제353조)할 수 있다.아울러 보험범죄

는 그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다.동법 제3조에 의하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항),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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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

<표 Ⅱ-10>현행 사기죄 관련 형법규정

4)양형현황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은 2003년부터 2007년 9월까지의 판결문 가운데

유형별로 494개의 판례를 이용하여 보험범죄자에 대한 양형실태를 조사하였

다.494개의 판례를 토대로 사법처리 내용이 드러난 경우는 1,181명이다.판결

건수에 비하여 많은 사람이 사법처리된 것은 보험범죄의 조직적 특성을 드러

내는 것으로 건당 보험범죄에 연루된 인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2003년부

터 2007년 9월까지 수집된 판결문에서 나타난 보험범죄에 대한 선고형의 유

형을 보면,벌금이 선고된 경우가 336명(28.4%),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293

명(24.7%),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555명(46.4%)으로 나타나 집행

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가장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하다.16)

보험범죄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 약식 명령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판례 분석의 범위를 판결문에 한정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15)보험범죄의 양형현황에 대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을 참조

16)분류의 편의상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된 경우에는 ‘징역’으로,징역형과 집행유

예가 동시에 선고된 경우에는 ‘징역과 집행유예’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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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확대한다면 벌금형의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 분 빈 도 비 율

벌 금 336 28.4

징 역 293 24.7

징역과 집행유예 555 46.9

계 1,184 100

자료: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

<표 Ⅱ-11>보험범죄자에 대한 선고형의 유형

(단위:명,%)

경합범죄는 보험범죄를 처벌하는 유일한 죄목인 사기죄 이외에 다른 범죄

로도 기소되었을 경우로 실제로 보험범죄를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낸다든가,

문서를 위조한다든가,상해를 입힌다든가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총 분석대상이 된 494건의 범죄 가운데 사기죄 외의 경합범으로 처벌된 경우

는 130건으로 26.3%에서 경합범으로 처벌되었다.경합범죄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폭력범죄로 46건(35.4%)을 차지하고 있으며,의료위반

이 14건(10.8%),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13건(10.0%)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범죄,절도,강도 등 강력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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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보험범죄자의 경합범죄 내용

(단위:건)

자료: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



Ⅲ.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본장에서는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 설문조사’의 목적,조사의 방

법과 조사내용 등을 살펴본 후,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에 대한 대

중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1. 설문조사를 통한 보험사기 연구

가. 조사대상

연구의 분석단위란 연구자가 그 속성 또는 특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말한다.분석단위는 개인․집단․프

로그램․조직․제도․지역사회․국가․사회적 생성물 등을 들 수 있다.보험

사기 분석단위도 보험사기유형의 분류,내용처럼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

할 수 있다.그러나 보험사기 연구에 있어서 분석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사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모형의 설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단위의 범주로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

을 제시할 수 있다.첫째,보험사기의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 간주하여 분석단

위를 보험사기에 개입된 사람의 특정한 품성,성격,그리고 탐욕 등이 보험사

기를 유도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다시 말해 보험사기를 일개 개인의 비윤

리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행태단위

로만 분석을 실시할 경우 보험사기가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경험적으로 볼 때 보험사기가 만연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

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비윤리적인 사람이

라고 규정하기는 힘들다.보험사기를 개인적인 문제에 치중하여 접근하는 것

은 자칫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법과 제도,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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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기 쉽다.

둘째,보험사기를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여 법과 제도의 합리성과 모

순,그리고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이

러한 접근방식은 보험제도나 조사 및 수사기관을 분석단위로 하여 보험사기

의 인과관계를 설명한다.그러나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접근방법은 최근 몇

년간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왜 더욱 정교화․전문화․조직화 형태로 존속하고 있는

가를 입증하지 못한다.

셋째,보험사기의 원인을 체제적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이다.이러한 접근방

식에서는 보험사기가 개인이나 제도상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만 아니

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를 자극하는 상품판매 또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보

험회사의 병리적 관행 등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외부 환경적 요인을 분석단위

로 보고 있다.즉 사기를 자극하는 상품판매 등으로 외형성장을 이루고자 하

는 보험회사의 관행 등을 통해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인과모형을 만드는 방법

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체제적 접근방식의 경우 보험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분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존재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단위를 어느 것으로 하든지 일차적 목표는

보험사기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타당성과 측

정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다만 보험사기는 복합적이고 다면적 현상이므로

개인,조직,환경요인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필요하다.

나. 조사방법

보험사기는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태 중의 하나이므로 보

험사기의 수준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해 보험사기의 구조와 영향관계

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다.일반적으로 보험사기를

인식하게 되는 시점은 고발,신고라든가 조사 및 수사,언론취재 등 보험사기

가 표면화된 경우이다.보험사기의 대부분이 감추어진 상태로 수면아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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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보험사기가 잔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계약 및 보상청구

사기성계약 및
보상청구

적발
(표면화된
보험사기)

<그림 Ⅲ-1>표면화된 보험사기

따라서 표면화된 보험사기 통계만으로 보험사기의 실체 및 보험사기 수준

을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이에 감추어진 보험사기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여야 한다.보험사기의 행위주체를 대상

으로 보험사기 경험 및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감추

어진 보험사기의 규모 및 특징 등 보험사기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와 같은 음성적 행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솔

직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험사기의 행위자를 대상으로 보험사

기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경우 행위의 특성상 자신의 비윤리적 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험사기 경

험 및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 전략적인 설문구성이

요구된다.17)

17)일례로 WorldBusinessEnvironmentSurvey(WBES)에서는 각 기업의 뇌물공여 빈도 및

금액에 대한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firmslikeyours”와 같은 문구를 이용하여

응답자를 겨냥한 질문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응답자의 뇌물공여에 대한 답

변을 유도한다.WBES는 WorldBank의 주도로 80개국 이상의 10,000여개 기업을 대상

으로 199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WBES는 투자환경 전반에 대한 포괄적 설

문조사로서 뇌물공여 빈도 및 금액과 뇌물공여행위의 사회적 만연도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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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의 개요

가. 설문조사 목적과 대상

보험사기의 잠재적 발생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

고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사기의 행위주체

인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기간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이었다.

표본설계를 위한 모집단 틀은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센서스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지역별․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표본 수를

산정하였다.1단계로 우선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지역의 인구 모집단 비율

에 따라 800개의 표본을 비례할당 하였다.18)경기도의 경우 시 단위 지역의

인구 모집단 비율에 따라 400개의 표본을 비례할당 하였다.다만 경기도 지역

의 에서 모집단(인구)수가 20만 명 미만인 시는 조사지역에서 제외하였다.

표본 수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 인구 20만 이상의 12개 시만 조사지역으로 이

용하였다.2단계로 각 지역 성별의 인구 모집단 비율에 따라 800개의 표본을

비례할당 하였다.3단계로 각 지역 성별․연령별 인구 모집단 비율에 따라

800개의 표본을 비례할당 하였다.4단계로 각 지역의 학력별 인구 모집단 비

율에 따라 800개의 표본을 비례할당 하였다.

18)800개의 표본을 토대로 설문의 표본설계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설문조사결과 803개의 유

효한 표본을 얻게 되어 본장의 분석에서는 803개의 표본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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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자 여 자

합
계

연령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4

서울시 20 25 22 20 22 18 15 12 23 23 22 22 26 21 17 12 320

인천시 4 6 6 7 7 4 3 2 5 6 6 7 7 5 3 2 80

광명시 2 2 3 2 2 2 1 1 2 2 3 2 2 2 1 1 30

평택시 2 2 3 3 2 2 1 1 2 2 2 2 2 2 1 1 30

시흥시 2 2 3 3 2 1 1 1 2 2 3 3 2 1 1 1 30

의정부시 2 2 2 2 2 2 1 1 2 2 3 3 2 2 1 1 30

남양주시 1 2 3 3 2 2 1 1 2 2 3 2 2 2 1 1 30

안양시 2 2 2 3 3 2 1 1 2 2 2 3 3 2 1 1 32

안산시 2 3 3 3 3 1 1 1 2 3 3 3 2 1 1 1 33

용인시 2 3 3 3 2 2 1 1 2 3 3 2 2 2 1 1 33

고양시 2 3 3 4 3 2 1 1 2 3 3 3 3 1 1 1 36

부천시 2 3 3 3 3 2 1 1 2 3 3 3 3 2 1 1 36

성남시 3 3 3 3 3 2 2 1 3 3 3 3 3 2 2 1 40

수원시 3 3 3 4 3 2 1 1 3 3 3 4 3 2 1 1 40

합계 49 61 62 63 59 44 31 26 54 59 62 62 62 47 33 26 800

<표 Ⅲ-1>지역․성․연령 표본 수 산정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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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합계

서울시 28 156 120 16 320

인천시 8 50 21 1 80

광명시 3 17 9 1 30

평택시 3 19 7 1 30

시흥시 2 20 8 0 30

의정부시 3 17 9 1 30

남양주시 3 18 8 1 30

안양시 3 16 12 1 32

안산시 3 20 9 1 33

용인시 2 14 15 2 33

고양시 4 15 15 2 36

부천시 3 21 11 1 36

성남시 3 19 16 2 40

수원시 3 21 14 2 40

합계 71 423 274 32 800

<표 Ⅲ-2>지역․학력별 표본 수 산정

(단위:명)

나. 설문조사 내용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에서 이용한 설문지는 크게 응

답자 스크린을 위한 질문,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질문,응

답자의 인적특성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사기의 개인적 용인도,응답자가 느끼는 보험사기

의 사회적 만연도,보험사기 영향요인,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19)조사 문항 작성을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의 Statewide

SurveyonInsuranceFraud2005,김헌수(2005),InsuranceResearchCouncil의

PublicAttitudeMonitor1991․1993․1997,박일용․안철경(1999),보험개발원

(2007),그리고 WorldBank의 WBES2002를 참고하였다.

19)‘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에 이용한 설문지는 부록1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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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사기 용인도

우리가 보험사기를 인식하게 되는 시점은 보험사기가 고발 및 신고,조사

및 수사 등으로 표면화된 경우이다.따라서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에 대한

적절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보험사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보험사기는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

태 중의 한 가지이므로 보험사기의 심각도,보험사기의 구조와 영향관계를 정

확하게 진단․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보험사기 발생규모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보험사기를 비롯한 부정행위의 발생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첫째,조사 및 수사를 통해서 표면화된 보험사기 규모에 조사자의 보험

사기 인지 및 혐의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험사기 발생규모를 통계적으

로 유추하는 것이다(Caron&Dionne,2001).둘째,보험사기의 잠재적 행위주

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보험사기 빈도와 금액을 파악

하는 것이다.셋째,보험사기의 잠재적 행위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용인도를 파악하는 것이다.넷째,

보험사기의 잠재적 행위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의 사

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Caron& Dionne(2001)는 조사 및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인지 및 혐의입증

을 통한 적발건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적률법(MME:Methodof

MomentEstimate)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총 발생건수를 추정한다.20)동 기법

20)Caron&Dionne(2001)는 우선 조사 및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인지 및 혐의입증을 통한

적발이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즉,  ∼ 이며,여기에서 X는 보험

사기 적발건수 또는 표면화된 보험사기건수,n은 보험사기 총발생건수,p는 조사 및 수

사기관의 보험사기 적발률을 나타낸다.

n개의 보험사기 발생건 중에서 X개가 적발될 가능성은  
  이므로,적발건수

기댓값과 분산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이

며      이다.사기적발건수 X의 기댓값과 분산이 구해지면 보험
사기 총발생건수 ‘n’을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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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추정된 보험사기 총 발생건수는 보험사기 적발건수,즉 표면화된 보

험사기 건수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다.예를 들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기법에 효율성이 제고되거나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기획수사가

이루어져 적발통계가 늘어나면 동 기법에 의해 추정된 보험사기 발생규모도

증가한다.

보험사기의 발생수준 및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직선적인 방법은 설

문조사를 통해서 행위자의 보험사기 빈도 및 금액을 조사하는 것이다.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험사기의 발생규모는 행위의 특성상 은폐성과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특히 보험사기와 같은 음성적 행위에

대한 경험을 설문조사할 경우 응답자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또한

설문지를 통하여 보험사기 경험에 대해 조사할 경우 각 개인 간의 편차와 집

단분위기,사회․문화적 분위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 응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험상 이러한 부정행위의 직접경험에

대한 설문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21)이는 사회․문화

적 분위기와 연구조사목적의 설문조사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에게 정확히 전

달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응답자의 무응답,축소 및 은폐 등으로 인한 편의(bias)발생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용인도에 대한 질문을 설문지

에 삽입함으로써 보험사기의 잠재적 발생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보험사기

빈도 및 금액이 보험사기의 실체적 발생규모를 의미한다면 보험소비자의 보

  



 


.

21)일례로 부패에 대한 연구의 경우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에 대한 직․간접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뇌물공여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 간에 상당

한 괴리가 있다.관료의 뇌물수여에 대한 간접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조차 조직의 특

성상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외적 상황과 행정조직 내부의 분위

기가 응답자에게 조직의 비리를 은폐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섣불리

설문지를 통해서 부패의 정도를 분석하는 경우 왜곡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때문에

설문 시 뇌물공여의 빈도 및 금액에 대한 설문으로 부패의 실상을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마찬가지로 보험사기의 직․간접경험에 대한 응답은 무응답,축소 및

은폐 등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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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기 용인가능성은 보험사기의 잠재적 발생규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 용인가능성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응답이 보험사기의 실제 발생수준

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이는 은폐된 보험사기 수준을 유추 가능하

도록 하여 보험사기의 실상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기 용인도를 파악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보험사기의

각 행위를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가?”22)위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항상 용인할 수 있다’,‘대부분 용인할 수 있다’,‘가끔 용인할 수 있다’,‘거의

용인할 수 없다’,‘절대 용인할 수 없다’등 5개의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사기 용인도에 대한 응답을 5개의 서열척도로 세분화하여 측정함으로써 민

감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무응답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항상 용인할 수 있다’,‘대부분 용인할 수 있다’,‘가끔 용인할 수 있

다’,‘거의 용인할 수 없다’,‘절대 용인할 수 없다’등 응답 간 의미상 거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고자 하였다.보험사기에 대한 태도가 ‘거의 용인할 수

없다’와 ‘대부분 용인할 수 있다’가 대칭을 이루며,‘절대 용인할 수 없다’와

‘항상 용인할 수 있다’가 상호대칭을 이룬다.일반적으로 ‘가끔 용인할 수 있

다’는 응답이 ‘가끔 용인할 수 없다’또는 ‘50:50으로 용인할 수 있다’와 상호

교환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즉 ‘가끔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과

‘거의 용인할 수 없다’는 응답간의 거리가 ‘가끔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과

‘대부분 용인할 수 있다’라는 응답간의 거리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하지만

본 설문조사가 은폐 및 축소의 가능성이 있는 음성적 행위의 용인도를 질문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끔 용인할 수 있다’를 중앙값으로 사용한다.

22)한편 김헌수(2005)는 보험사기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주관적 규범,행동

용이성,도덕적 책무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여 설문의 정교화를 기하고자 하였다.주

관적 규범에 대한 질문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나의 가족들은 잘했다고 할 것이다’이다.또한 행동용이성에 대한 질문은 ‘내가 하려고

만 한다면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구성되며,도덕적 책무에 대한 질문

은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나는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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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리커트형 응답의 의미상 균등 분포

행태별로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실행의 용이성,기회비용 등이 다르므로

그 실체적․잠재적 발생수준도 행태별로 상이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각 보험사기 사례별 특수성 혹은 전체의 보편성을 가정하지 않고 보험사

기 적발사례에 근거하여 몇 가지 범주 내지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이를 위

해 설문조사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편승치료,손실과장,보

험회사 내부직원과의 공모,손해사정사와의 공모,운전자 바꿔치기,보험사고

내용조작,고의사고 유발 등 8가지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용

인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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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 법 문 제 점

잠재적 보험사기
발생규모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용인도

설문조사

보험사기 용인도에 대한 의사표현이 반드시
응답자의 과거태도를 반영하거나 혹은 향후

태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님.

객관적 보험사기
발생규모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의 빈도 및
금액에 대한 설문조사

일반적으로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솔직한
대답을 기대하기 힘들며,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문화적 특성상 해당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음.

인식에 근거한
보험사기 발생규모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설문조사

인식과 실체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

적발실적에 근거한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Caron&Dionne,2001)

비현실적인 통계적 가정을 필요로 하고,
통계적 기법의 적용에
적합한 데이터가 없음.

<표 Ⅲ-3>보험사기 발생수준 측정방법

2)보험사기 만연도에 대한 인식

엄밀히 말하자면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는지에 대

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은 보험사기의 발생수준을 파악하는 정확한 측정지표가

될 수 없다.보험사기의 발생수준에 대해서 그 실체와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대한 연

구에서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와 주관적 인지조사는 상호보완적

으로 이용된다.보험사기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객관적 조사는 은밀하고

음성적인 행위의 특성상 조사대상의 솔직한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정

작 실체로부터 멀어진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고,인식조사를 통한 실체에의

접근은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서 실체부터 멀어진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부패연구의 경우 WBES에서 기업들의 뇌물공여 빈도와

금액을 조사하여 부패의 실체적 발생수준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부패

만연도에 대한 시민,기업,관료 등의 인식조사 자료들을 토대로 각 국가의

부패지수를 발표한다.23)

23)WorldBank는 1996년부터 212개국의 ControlofCorruptionIndex(CCI)를 발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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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잠재적 행위자의 인식은 보험사기

의 발생수준에 대한 주관적 지표인 동시에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용인가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Kaufmann(1999)은 부패수준의 측

정이 주관적 인식에 의존한 경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

서도 정부의 행정활동에 대한 민간의 인식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주

관적 인지도가 미래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일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

항을 설문지에 삽입하였다.위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항상 용인할 수 있다’,

‘대부분 용인할 수 있다’,‘가끔 용인할 수 있다’,‘거의 용인할 수 없다’,‘절대

용인할 수 없다’등 5개의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위 질문에 대한 응답을

5개의 서열척도로 세분화하여 측정함으로써 민감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부

담을 완화시켜 무응답을 줄인다.

3)보험사기 영향요인

보험사기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지표를 설문문항

으로 구성한다.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법

집행,사회적 상호작용,보험지식,도덕성,제도와 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과 지표를 삽입하였다.설문지는 위의 항목과 지표

들이 보험사기를 비롯한 부정행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4장 1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으며,TransparencyInternational은 1995년부터 180개국의 (CPI:CorruptionPerception

Index(CPI)를 발표하고 있다.두 지수 모두 부패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수개의

설문조사 자료들을 토대로 부패지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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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보험

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보험

사기

수준

개인
보험사기
용인도

보험사기에 대한 용인도

측근
보험사기
직․간접경험

보험사기 피권유경험,
주변인의 보험사기 경험

보험

사기

영향

요인

보험지식

보험경험

보험가입 여부

클레임경험

지급거절 및 삭감 경험

보험사기
경험

보험사기를 권유받은 경험

주변인의 보험사기 경험

보험사기
이해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에 대한 이해

보험사기 폐해에 대한 이해

법집행 발각가능성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

도덕성 행동규범 탈세행위에 대한 용인도

사회적
상호작용

보험사기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

제도와
기관

보험에 대한
태도

보험금수준에 대한 태도

보험회사에 대한 태도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태도
철저한 지급심사에 대한 태도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에 대한 태도

응답자의 인적특성 성․연령․학력․소득․거주지역 등

응답자 스크린 보험산업 종사자 가구 설문배제

기 타 응답의 일관성 파악목적의 질문

<표 Ⅲ-4>설문지표 및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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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일반적 특성

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조사 설계시에는 800개의 표본을 산정하였지만 803개의 유효한 설문조

사 결과를 확보하게 되어 이하 분석에서는 803개의 표본을 이용하기로 한다.

일반인 조사대상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별 등 인구통계적인 특징은

<표 Ⅲ-5>와 같다.

구 분 항 목 빈 도 비 율

성 별 남자 398건 49.6%

연 령

20대 후반 103건 12.8%

30대 초반 121건 15.1%

30대 후반 124건 15.4%

40대 초반 125건 15.6%

40대 후반 121건 15.1%

50대 초반 91건 11.3%

50대 후반 65건 8.1%

60대 초반 53건 6.6%

학 력

중학교졸 73건 9.1%

고등학교졸 423건 52.7%

대학교졸 275건 34.2%

대학원이상 32건 4.0%

직 업

공무원․준공무원․사무직 204건 25.4%

임원급이상 경영직․전문직 27건 3.4%

생산․노무직 47건 5.9%

판매․서비스업 132건 16.4%

자영업 160건 20.0%

주부 229건 28.5%

연평균
가구소득

2,500만원 미만 52건 6.5%

2,500만원~4,000만원 미만 354건 44.1%

4,000만원~6,000만원 미만 338건 42.1%

6,000만원 이상 59건 7.4%

<표 Ⅲ-5>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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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50대 미만이 74%를 차지한다.학

력별로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고졸학력자가 52.7%로 가장 많고 대졸이상의

학력자가 38.2%,중졸이하의 학력자가 9.1%를 차지한다.세전 연평균가구소득

이 2,5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원이 6.5%를 차지하며,86.2%의 응

답자가 세전 연평균가구소득이 2,5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

원이다.

나. 보험경험

1)보험가입경험

응답자의 보험가입률은 98.9%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

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 있는 응답

자도 60%이상을 차지한다.

건수 0 1 2 3 4 5 6 7개 이상

빈도 9 103 201 190 153 83 40 15

비율 1.1 12.8 25.0 23.7 19.1 10.3 5.0 3.0

<표 Ⅲ-6>보험가입건수

(단위:건,명,%)

보험산업별 응답자의 보험가입률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93.0%,손해보험

이 67.5%로 조사되었다.70%이상의 응답자가 생명보험의 암보험 등 질병치료

중점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치료중점보험에 이어 자동차보

험,종신보험 그리고 상해 및 건강중심의 장기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많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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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험상품 종류 빈도

생명보험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70.5

재해중점보장보험 16.3

종신보험 40.5

저축성보험(저축중심,보장겸비) 9.0

연금보험(공무원,국민연금 등 제외) 20.8

교육보험 2.2

치명적 질병보험(CI보험) 10.7

변액보험 2.2

기타 10.7

소계 93.0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소계 48.7

장기손해보험

상해(운전자보험 등) 30.5

건강(의료비,질병 등) 11.6

종합(재물+상해) 2.5

저축성보험(개인연금포함) 0.5

어린이 보험 6.2

상해보험 (여행,교통상해,1년 이내) 7.7

통합보험 1.5

소계 67.5

<표 Ⅲ-7>응답자의 보험가입률

(단위:%)

2)클레임경험

응답자의 18.9%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다.클

레임경험을 성별로 살펴보면,남성의 22.6%,그리고 여성의 15.3%가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20대 초반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타 연령대에

비해서 클레임경험 비율이 낮은 편이다.40대 초반의 28%가 보험금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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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대 초반의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연령별 클레

임경험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다.클레임경험을 학력별로 살펴보면,고학력층

일수록 클레임경험자의 비중이 높다.직업별로 살펴보면 임원급이상 경영직․

전문직그룹일수록 클레임경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구 분 항 목 클레임경험

전 체 - 18.9

성 별
남자 22.6

여자 15.3

연 령

20대 후반 10.7

30대 초반 17.4

30대 후반 17.0

40대 초반 28.0

40대 후반 16.5

50대 초반 23.1

50대 후반 21.5

60대 초반 17.0

학 력

중학교졸 13.7

고등학교졸 18.2

대학교졸 20.7

대학원이상 25.0

직 업

공무원․준공무원․사무직 18.6

임원급이상 경영직․전문직 25.9

생산․노무직 21.3

판매․서비스업 15.9

자영업 21.9

주부 17.5

연평균
가구소득

2,500만원 미만 19.2

2,500만원~4,000만원 미만 19.5

4,000만원~6,000만원 미만 18.3

6,000만원 이상 18.2

<표 Ⅲ-8>인적특성별 클레임경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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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사기 피해경험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재정적 손실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

혔거나,제3자의 신체적 피해에 책임이 발생하여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자가

되는 경우에 일반인이 보험사기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일반인

이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주로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자는 불법유턴을 하거나 일방통행 불가지역에서 역주행하

는 등 불법행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을 편취한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1.9%가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6.7%가 주변에 보험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험사기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험사기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크지 않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보험

사기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를 이용하여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편취하는 경우

정작 피해당사자는 자신이 보험사기의 희생자임을 인식하지 못 할 수 있다.

다.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본다.전체 응답자의

85.8%가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겼거나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할 경우

항상․대부분․가끔 발각된다는 의견을 보인다.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손

실과장 수법의 보험사기는 사기조사자의 입장에서는 심증은 가더라도 혐의입

증이 상당히 어려운 사기유형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응답자가

해당 유형의 보험사기가 항상․대부분․가끔 발각된다고 믿고 있다.구체적으

로 살펴보면,전체 응답자의 45%는 보험사기가 대부분 발각된다고 믿고 있었

으며,38.6%의 응답자가 보험사기가 가끔 발각된다고 믿고 있다.



72 정책보고서 2010-1

<그림 Ⅲ-3>보험사기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 분 항상․대부분․가끔 발각된다 지급심사과정이 까다롭다

클레임경험 있음 82.9 58.6

클레임경험 없음 86.5 65.9

전 체 85.8 64.5

<표 Ⅲ-9>클레임경험별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클레임경험별 보험사기 발각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클레임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2.9%와 클레임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86.5%가 발각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즉,경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보험소비자가 클

레임을 경험함으로써 보험사기가 발각될 가능성이 의외로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본다.

전체 응답자의 64.5%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이 까다롭다는 의견

을 보였다.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이 대체로 까다롭다는 응답이 58.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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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매우 까다롭다는 응답이 6.2%를 차지한다.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이 대

체로 허술하다는 응답도 8.7%를 보인다.놀랍게도 클레임경험이 있는 응답자

의 58.6%가 지급심사과정이 까다롭다고 답한 반면 클레임경험이 없는 응답자

의 65.9%가 지급심사과정이 까다롭다고 답하였다.즉 보험금을 청구해 본 적

이 있는 개인일수록 지급심사과정이 까다롭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클레임을 통해서 지급심사과정을 겪어보니 지급심사과정이 의외로

까다롭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고 보험사기가 발각될 가능성도 낮다고 인식하

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Ⅲ-4>보험금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인식

라. 보험사기에 대한 지식

보험지식은 보험구조,보험규제,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 등 일반적

인 보험지식과 보험사기의 기회 및 수법 등 경험적인 보험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전자의 경우 주로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

반면 후자의 경우 주로 보험가입 또는 클레임경험 등 보험제도에 노출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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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습득이 가능하다.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에 대해 일반인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51.7%의 응답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보

험계약 체결 시 약관을 통해서 또는 모집종사자의 설명을 통해서 고지의무에

대해서 통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동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이를 클레임경험별로 살펴

보면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2.1%와 보험금청구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53.9%가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

었다.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 대한 지식은 클레임경험을 통하지 않더

라도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이 가능한 보험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해 일반인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전

체 응답자의 48.1%가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였다.이를 클레임경험별로 살펴보면 클레임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0.7%가 타인의 보험사기와 본인의 보험료 간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클레임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47.5%만이 보험사기와 보험료 간 관

계를 이해하고 있다.클레임경험을 통해서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해서 어느 정

도 이해할 기회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구 분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이해한다

보험사기 폐해를
제대로 이해한다

클레임경험 있음 42.1 50.7

클레임경험 없음 53.9 47.5

전 체 51.7 48.1

<표 Ⅲ-10>클레임경험별 보험사기에 대한 이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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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험제도 및 기관에 대한 태도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납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응답자의 37.5%가 지급보험금이 적정하다는 의견

을 보였다.24)클레임경험별 응답자의 보험금 수준에 대한 태도에서는 규칙적

인(systematic)관계가 발견되지는 않는다.다시 말해 경미한 차이기는 하지만

클레임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구 분 지급보험금이 적정하다
보험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클레임경험 있음 39.5 17.1

클레임경험 없음 37.0 19.4

전 체 37.5 18.9

<표 Ⅲ-11>클레임경험별 보험에 대한 태도

(단위:%)

보험회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매우 또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3.6%를 차지하는 반면 매우 또는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18.9%를 차지

한다.한편 보험회사에 대해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는 응답이

47.6%를 차지한다.보험회사에 대한 태도를 클레임경험별로 살펴보면,클레임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클레임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보험회사에 대해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과 서비스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만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 보험소비자는 보험이라는 제도의 사행성을

되새기게 되고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되며 보험회사에 대해

서 막연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상품과 서

24)반면 전체 응답자의 62%가 보험료가 대체로 또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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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체험하게 되면서 약간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클레임경

험이 있는 응답자의 39.5%가 지급보험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임으로써 클

레임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지급보험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설문결

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5>보험금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인식

바. 보험사기 만연도에 대한 인식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본다.응답자의

53.3%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사고 유발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는 의견을 보였다.또한 50% 이상의 응답자가 편승치료 또는 허위진단서를

통해 사고손실액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유형의 보험사기가 흔히 발생하는 현

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46.3%가 보험증권상 보장(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

해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흔한 현상이라고 응답하였다.46.1%가

보험가입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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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알리는 것이 대체로 또는 매우 흔한 현상이라고 응답하였다.43.1%는 무

보험 상태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을 운전자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35% 이상의 응답자는 보험사의 보상직원 또는 손해사정

업자에게 부탁하여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례금을 그 직원에게 제공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의 경성사기

가 사회적으로 가장 만연되어 있다(53.3%)고 생각하였다.이는 경성사기가 연

성사기에 비해서 실제로 더 흔하게 발생해서라기보다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서 일반인들에게 더 강하게 각인되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된다.일반적으로 경

성사기는 연성사기에 비해 건당 금액이 클 뿐 아니라 범죄성이 강하여 사회

적 파장도 커서 일반인들에게 각인되는 정도가 크다.다시 말해 경성사기에

대해 실체와 인식 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까지 치료한 후 의

료비를 보험사에 통합하여 청구하는 편승치료의 경우 보험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법이 가장 용이하고 발각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연성사기 중에서 사

회적으로 가장 만연되어 있다(52.8%)고 믿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3자 개입형 보험사기 중에서 일반인들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입한 보험

사기가 가장 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의료기관 종사자와 공모하여 부상정도

를 과장하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흔한 현상이라는 응답

은 50.6%를 차지하였다.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이

나 손해사정사와 공모하는 것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만큼 흔

한 현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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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흔하지 않다 보통 이상으로 흔하다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고의사고 유발 13.1 33.6 46.7 20.3 26.2 6.9 53.3

보험사고 내용조작 10.0 43.7 53.7 26.4 18.7 1.3 46.3

운전자 바꿔치기 14.9 42.0 56.9 25.7 16.1 1.4 43.1

손실과장 12.1 37.4 49.4 27.4 19.2 4.0 50.6

편승치료 14.2 33.0 47.2 30.6 21.2 1.0 52.8

고지의무 위반 14.0 40.0 53.9 28.0 17.2 0.9 46.1

내부직원 개입 15.1 46.7 61.8 25.9 12.0 0.4 38.2

손해사정사 개입 17.2 49.2 66.4 23.4 10.1 0.1 33.6

주:1)‘고의사고 유발’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임.

2)‘보험사고 내용조작’은 보험증권상 보장(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보험

금을 받고자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

하거나 기술하는 행위임.

3)‘운전자 바꿔치기’는 무보험 상태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 도는 지인을 운전자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임.

4)‘손실과장’은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료기관 종사자(의사,

원무과직원 등)에게 허위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사에 많은 보험

금을 청구하는 행위임.

5)‘편승치료’는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까지

치료한 후 의료비를 보험사에 통합 청구하는 행위임.

6)‘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가입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임.

7)‘내부직원 개입’은 보험사의 보상직원에게 부탁하여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은

후 사례금을 그 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임.

8)‘손해사정사 개입’은 손해사정법인(사고처리대행자)에 사례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보상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임.

<표 Ⅲ-12>행태별 보험사기 만연도에 대한 인식

(단위:%)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79

<그림 Ⅲ-6>행태별 보험사기 만연도에 대한 인식

사.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태도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살펴본다.응답자의 77%가 보

험금의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이를 클레임경험별

로 살펴보면,클레임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9.6%와 클레임경험이 없는 응답

자의 76.3%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라면 지급심사가 다소 늦어져도 괜찮다

는 의견을 보였다.클레임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이에 대해서 더 보수적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경미한 차이이기는 하나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에 효율적인 지급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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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누수의 최소화보다는 이윤극대화를 추

구한다.다시 말해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이 보험사기 최소화를

위한 의사결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혐의가 가는 보상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보상청구자와 싸우기 위해 소요되는 법정비

용 및 기타 손해사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될 경우 소액청구건

에 대해서는 혐의가 가는 보상사고라 할지라도 조사를 하지 않고 조기에 보

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소액청구건에 대한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관행

은 연성보험사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응답자의 63.1%가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겼거나 보험금을 부

풀려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병력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을 숨기기 위해 약관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법적 제재가 현재 존재

하지 않는 상태이나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보인다.

4. 보험사기 용인도

보험사기에 대한 잠재적 보험소비자의 용인도를 살펴본다.보험사기에 대한

응답은 보험사기의 잠재적 발생빈도로 풀이될 수 있다.보험사기 용인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8가지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설문에 이용한 보험사기의 구체적인 행태는 다음

과 같다:① 보험가입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다;② 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평소에 앓고 있

던 허리질환까지 치료한 후 의료비를 보험사에 통합하여 청구한다;③ 보험증

권상 보장(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술한다;④ 전치 2주의 부상

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에게 전치 3주 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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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다;⑤ 보험사의 보상직원에게

부탁하여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은 후 사례금을 그 직원에게 제공한다;⑥ 손해

사정법인(사고처리대행자)에 사례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보상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한다;⑦ 무보험 상태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을 운전자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한다;⑧ 회사를 운영하

던 중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기왕에 가입한 A화재보험사로부터 관련 보험금

을 수령하기 위해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토록 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보험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단서를 작

성하거나 편승치료를 하는 등 사고손실액을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험사기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보험

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보험사고를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수법의 경성사기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 75%이상이다.

보험사기 행태별로 응답자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35.6%가 전치 2주의 부

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에게 전치 3주 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사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34.7%는 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평소에 앓고 있던 허

리질환까지 치료한 후 의료비를 보험사에 통합하여 청구해도 괜찮다고 생각

하였다.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2.3%가 용인할 수 있다

는 입장을 취하였다.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

정업자에게 사례금을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약 30%를 차지하

였다.또한 응답자의 25%는 보험증권상 보장(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보

험금을 받고자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

거나 기술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보였다.보험금을 받기위해 작업장에 고의로

화재를 내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 24%의 응답자가 허용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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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인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있다

절대 거의 가끔 대부분 항상

고의사고 유발 29.3 46.4 75.7 14.5 9.0 0.8 24.3

보험사고 내용조작 26.5 48.3 74.8 15.9 8.1 1.1 25.2

운전자 바꿔치기 27.4 48.7 76.1 15.4 7.6 0.9 23.9

손실과장 20.2 44.1 64.2 27.8 6.9 1.1 35.8

편승치료 20.2 45.1 65.2 24.8 8.9 1.1 34.8

고지의무 위반 20.0 47.7 67.7 23.2 8.8 0.4 32.3

내부직원 개입 20.7 50.7 71.3 20.8 7.6 0.3 28.7

손해사정사 개입 21.8 48.4 70.2 23.2 6.1 0.5 29.8

주:1)‘고의사고 유발’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기왕에 가입

한 A화재보험사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업장에 화재가 발

생토록 하는 행위임.

2)‘보험사고 내용조작’은 보험증권상 보장(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보험

금을 받고자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

하거나 기술하는 행위임.

3)‘운전자 바꿔치기’는 무보험 상태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을 운전자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임.

4)‘손실과장’은 전치 2주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에게 전체 3주

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사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

구하는 행위임.

5)‘편승치료’는 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평소에 앓고 있던 허리질환

까지 치료한 후 의료비를 보험사에 통합 청구하는 행위임.

6)‘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가입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임.

7)‘내부직원 개입’은 보험사의 보상직원에게 부탁하여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은

후 사례금을 그 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임.

8)‘손해사정사 개입’은 손해사정법인(사고처리대행자)에 사례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보상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임.

<표 Ⅲ-13>보험사기 행태별 용인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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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보험사기 행태별 용인도

가. 보험가입 경험별 용인도

보험사기 용인도를 보험가입 경험별로 살펴본다.주로 생명보험의 재해중점

보장보험과 치명적 질병보험,그리고 손해보험에서 종합장기손해보험에 가입

한 응답자가 주로 고의사고 유발수법의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생명보험의 재해중점보장보험과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보험에 가입

한 응답자의 50% 이상이 편승치료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또한

생명보험의 재해중점보험보장과 단기상해보험에 가입한 응답자의 40%이상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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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험상품 종류 고의사고 편승치료 고지위반

생명
보험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25.3 35.5 33.4

재해중점보장보험 35.9 51.2 40.5

종신보험 22.5 35.1 32.6

저축성보험(저축중심,보장겸비) 23.6 45.8 38.9

연금보험(공무원,국민연금 등 제외) 24.6 29.3 27.5

교육보험 5.6 22.2 33.3

치명적 질병보험(CI보험) 30.2 32.6 32.6

변액보험 18.6 27.1 25.7

손해
보험

자동차보험 25.6 36.6 34.3

장기손해보험

상해(운전자보험 등) 25.3 37.6 31.4

건강(의료비,질병 등) 19.4 25.8 20.4

종합(재물+상해) 45.0 55.0 35

저축성보험(개인연금포함) 25.0 25.0 25

어린이 보험 6 20.0 22

상해보험 (여행,교통상해,1년 이내) 12.9 30.7 41.9

통합보험 8.3 25.0 8.3

<표 Ⅲ-14>보험가입경험별 보험사기 용인도

(단위:%)

나. 클레임경험별 보험사기 용인도

보험금청구 경험별 보험사기 용인여부를 살펴본다.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

구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모든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해서 더 관대한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클레임경험이 보험사기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운전자 바꿔치기,진료등

급 상향조정,허위보험사고 등 보험사기 용인여부는 클레임경험의 유무에 따

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구체적으로,클레임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37.5%

가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클레임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20.7%만이 동 수법의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

다고 밝혔다.또한 진료등급 상향조정 수법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클레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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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응답자의 43.7%와 클레임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33%가 동 수법의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의사고 유발수법의 보험사기

의 용인여부에 대해서는 클레임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2.2%와 클레임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22.4%가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Tennyson(2002)은 클레임경험이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

성이 낮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보험사기 방지책으로서 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는 보험소비자는 클레임경험을 통해서 보험구조 및 규제

등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해서 더 엄격해진다고 주장하였다.그

러나 클레임경험으로부터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의 기회 및 실현가능성 등을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에 변화

가 생길 수도 있다.본 설문조사는 클레임경험이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에

대해서 더 관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다.

<그림 Ⅲ-8>클레임경험별 보험사기 용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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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금에 대한 태도별 보험사기 용인도

지급보험금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별 보험사기 용인도를 살펴본다.보험회사

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

답자일수록 보험사기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특히 고지의

무 위반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22.6%가

동 수법의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지급보험금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37.9%가 동 수법의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의 내부직원에게 사례금

을 대가로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는 행태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도 지급보험금

의 수준에 대한 만족여부에 따라 약 12%의 편차를 보인다.

<그림 Ⅲ-9>보험금에 대한 만족도별 보험사기 용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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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별 보험사기 용인도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별 보험사기 용인도를 살펴본다.모든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해서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겼거나 보험금을 부

풀려 청구할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보험사기

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다.응답자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별 보험사기

에 대한 태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특히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발각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52.6%가 동 수법의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

답한 반면 발각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28.7%만이 동 수법의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보험증권상 담보되지 않는 손실

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도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별로 약 20%의 편차를 보인다.

<그림 Ⅲ-10>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별 보험사기 용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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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와 보험사기 용인도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별 보험사기 용인도를 살펴본다.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

신이 내는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고 믿는 응답자일수록 모든 행태의 보험사기

에 대해서 엄격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고지의무 위반행위나

편승치료 행위의 경우 보험사기와 보험료의 관계에 대한 이해여부에 따라 동

행위의 용인여부가 약 8%의 차이를 보였다.보험사기의 폐해를 이해하고 있

는 응답자의 27.5%와 이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35.6%가 고지의무

위반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또한 보험사기의 폐해를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의 30.6%와 이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38.6%가 편승치료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11>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와 보험사기 용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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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험사기에 대한 이해별 보험사기 용인도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

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믿는 응답자일수록 편승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

태의 보험사기에 대해서 엄격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험사고

로 인한 부상정도를 부풀려 진단서를 작성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의

경우 동 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에 대한 이해여부에 따라 동 행위의 용인

여부가 15%의 편차를 보인다.

<그림 Ⅲ-12>보험사기에 대한 이해와 보험사기 용인여부

사. 보험사기 만연도에 대한 인식별 보험사기 용인도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과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살펴본다.일반적으로 특정행태의 보험사기가 만연되어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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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동 행태의 보험사기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특히 손

해사정사의 공모 또는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에 대한 용인여부는

동 행위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별로 14%이상의 편차를 보인다.

사회적으로 특정수법의 보험사기가 만연되어 있다고 믿는 개인은 동 행위

를 함에 있어서 죄의식 또는 도덕적 비용이 줄어들어 동 행위에 대해서 관대

해 질 수 있다.또한 특정수법의 보험사기가 흔히 발생하는 현상일 경우 동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 등을 학습할 기회가 많아져서 동 행위를 어렵지 않게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반면 고의사고 유발행위의 경우 동 행위의 사회적 만

연도에 대한 인식별 용인여부는 약 4%의 편차를 보여 사회적 상호작용 효과

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보험사기 만연도에 대한 인식별 보험사기 용인여부



Ⅳ. 보험사기 영향요인 실증분석

4장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모형을 설계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의 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영향요인을

프라빗모형(probit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 부정행위의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보험소비자의 보험사기와 납세자의 탈세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위해 특정제

도를 악용 또는 특정기관을 기망하는 부정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특

히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고손실액을 과장하여 청구하는 수법의 보

험사기는 과중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소득 또는 기부 내역 등을 사실

과 다르게 신고하는 탈세행위와 그 본질이 같다.보험사기에 초점을 맞춰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 경제학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본 절에

서는 논의를 일반화하여 탈세,절도와 같은 유사 부정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법집행,도덕성,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순응과 학습,제도 및 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제도에 대한 지식 등이 부

정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된다.

가. 법집행

부정행위에 대한 이론연구와 실험연구는 발각가능성 및 처벌수준이 동 부

정행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Rose-Ackerman(1978)은 관료의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부패행위가 법집행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모델을 소

개한다.Castilloetal.(2009)은 절도와 같은 부정행위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질

수록 동 행위의 발생수준이 낮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줌으로써,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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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한다.탈세행위의 발각가능성과 처벌수준이 높을

수록 개인의 탈세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e.g.,

Witte&Woodbury,1985).한편 부정행위의 발각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부정행

위의 발생규모가 작아진다는 결과가 이론적으로 항상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Cule&Fulton(2005)은 납세자와 세무감사기관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동

시게임모형에서는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탈세규모가 커진다

는 것을 보여준다.또한 Cebula(1998)는 지하경제의 상대적 크기에 대해 세무

감사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도덕적 비용

탈세에 대한 초기 이론연구에서는 전략적이고 비윤리적인 납세자를 가정함

으로써 납세자의 소득신고행위가 발각가능성과 처벌수준에 의해서 주로 설명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Allingam &Sandmo,1972).그러나 법집행이 느슨

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수준이 경미하다고 해

서 모든 개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Andreoietal.,1998;Erard&

Feinstein,1994).개인은 본래 정직하지만,정직에 대한 가치는 개인마다 다르

다.즉 죄책감이나 수치심,즉 부정행위의 도덕적 비용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

문에 법집행에 상관없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개인마다 다르다

(Rose-Ackerman,1978;Gordon,1989).

다. 사회적 상호작용

태도형성에 대한 이론연구는 사회의 규범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가

치관,도덕성,태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Crane,1991;

Wilson,1987).Gordon(1989)과 Myles& Naylor(1996)은 개인이 참조그룹의

보편적인 행동규범을 따름으로써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다고 주장한다.다만

규범이 개인의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과 특정 집단의 규범이

어느 정도 일치한 경우에 한정된다(Wenzel,2004).탈세와 같은 부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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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입증하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e.g.,

Andreonietal.,1998).개인이 속한 집단 내에서 보험사기가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집단내 개인은 보험사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줄어들면서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은 특정행위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가지

게 된다.이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학습효과라고 한다.개인은 대

조집단으로부터 발각될 가능성이 낮은 사기방법과 발각 시 법적 제재금을 덜

내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동시에,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 부정

행위의 폐해 또는 처벌수준 등에 대해 알게 되면서 동 부정행위에 대해 부정

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대조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 부정

행위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동 부정행위의 발생을 자극하거나 혹은 감소시키

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라. 제도 및 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제도 및 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그의 부정행위 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조세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납세자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인식’또는 ‘조세부담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Groenland&

Veldhoven,1983).이런 의미에서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일

수록 탈세할 가능성이 높다(Spicer& Becker,1980).마찬가지로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보험소비자의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

다.보험회사에 대한 일반 대중의 그릇된 인식 및 이미지 때문에 보험금을 사

취하는 그릇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또는

보험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은 그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사기를 통하여 환불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Tennyson(1997)은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재정안정성에 대해

서 불신할수록,보험회사의 파산을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수록,납부보

험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할수록,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는 것을 보임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태도가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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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도에 대한 지식

특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동 제도를 기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Groenland&Veldhoven(1983)

은 조세제도에 대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 일반적으로 습득가능한 조세지식과 탈

세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조세지식으로 분류하고,조세제도에 대한 지식이 탈

세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Song &

Yarbrough(1978)는 1974년 미국 조세개혁의 목적에 대해 잘 이해한 개인일수

록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

다.Eriksen& Fallan(1996)은 납세자가 조세관련 법과 규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수록 자신의 탈세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조세제도가

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며 타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였다.또한 Tennyson(2002)은 보험가입경험 등

을 통해 형성된 보험지식이 개인의 보험사기 용인가능성을 낮추므로 보험사기

방지책으로서 보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Robertsetal.(1994)은 특정제도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동 제도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Robertetal.(1994)은 누진세에 대한 이

해와 지식의 수준이 세율구조의 형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시행하였다.추상적인 질문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들은 일률

과세나 역진세보다는 누진세를 더 선호하였으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누진세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구체적인 질문은 응답자에게 누진

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며,이는 결국 누진세의 형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를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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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와 추정방법

가. 데이터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다.동 설문조사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803명의 성인 남녀를 대

상으로 2009년 10월 동안 시행되었다.이 중 누락된 값을 가지고 있는 관찰치

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799개의 관찰치를 가지고 이하 분석을 수행한다.동 데

이터를 이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수행한다.

보험사기 용인  ′′법집행′사회적 상호작용

′제도 및 기관에 대한 태도

′제도에 대한 지식′인적특성

<수식 Ⅳ-1>

본 절에서는 분석을 위해 선택된 변수들을 설명한다.변수에 대한 상세 설

명과 기술통계량은 <표 Ⅳ-1>~<표 Ⅳ-3>에 정리되어 있다.또한 변수 간

단순 상관관계표는 <표 Ⅳ-4>를 참조하기 바란다.

1)보험사기 용인

각 보험사기 사례별로 특수성 아니면 전체의 보편성을 가정할 것이 아니

라 사례를 통해 몇 가지 범주 내지 유형을 분석하여 보험사기의 원인체계를

규명해야 한다.‘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는 8가지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한 용인도를 측정한다.즉,고지의무 위반,편승치료,손실과장,

보험사 보상직원과의 공모,손해사정사와의 공모,운전자 바꿔치기,보험사고

내용조작,고의사고 유발 등 다양한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한 용인가능성을 묻

는다.

본 장에서는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4가지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

의 태도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한다.첫째,보험사기의 발생시점별 보험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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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를 살펴본다.이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에 대한 태도를 분석에 포함한다.둘째,

우연한 보험사고를 기회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연성사기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성사기에 대한 태도에 각 설명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이를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태도를 분석에 포함한다.셋째,제3자가 개입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와 단

독범행 또는 지인과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가 각 요소에 어떻게 반응

하는지를 살펴본다.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부탁하여 부상정도를 부

풀려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를 분석에 포함한다.따라서 고지의

무 위반,부상의 정도를 부풀려 진단서 작성하기,운전자 바꿔치기,고의사고

유발 등 4가지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

하기로 한다.

고지위반은 보험가입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

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에 대한 응답자의 용인여부를 나타낸다.보험계

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항상,대부분,또는 가끔 용인할 수

있으면 고지위반은 1이다.고지의무 위반 수법의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

는 의견은 32.3%를 차지한다.

손실과장은 전치 2주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에게 전치 3주

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회사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

구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자의 용인여부를 나타낸다.보험금 과다청구를 위해

진단서 위조를 ‘항상,대부분,또는 가끔’용인할 수 있으면 진단서위조는 1이

다.산업 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하고자 하는 사고환자와 이해가 일치하여 적극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

는 경향이 있다.의료기관 종사자와 공모하여 진단서를 위조하는 보험사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5.8%를 차지한다.

바꿔치기는 무보험상태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에 가입되

어 있는 가족을 운전자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자의

용인여부를 나타낸다.동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이 24%를 차지한다.

고의사고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가입한 A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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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관련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토록 하는 행

위에 대한 응답자의 용인여부를 나타낸다.동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

이 24.3%를 차지한다.

2)법집행

보험사기의 경우 잘 발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발각된다 하여도 처

벌이 경미하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다는 의견이 실무에서는 지배적이다.특히 보험회사는 연성사기의 경우 혐의

입증과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사기의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을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각가능성은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겼거나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

할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응답이다.발각가능성은 보험

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일 뿐 발각 가능성의 객관적

실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발각가능성의 실체보다는 발각가능성에 대한 개

인의 인식이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보험사기

행위가 항상,대부분,또는 가끔 발각되는 편이라고 응답할 경우 발각가능성

은 1이며,거의 또는 절대 발각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할 경우 발각가능성은

0이다.적발의 어려움에 대한 보험회사의 우려와 달리,응답자의 85.7%가 보

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3)사회적 상호작용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도 개인의 보험사기 용인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즉 보험사기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구성원들의 보험사

기 용인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따라서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흔한 현상이라

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동 부정행위를 용인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덜 할

것이며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을 개연성이 있다.

고지위반만연도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행위의 사회적 만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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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응답으로서 고지의무 위반행위가 매우 또는 대체로 흔하다는 응답에 대

해 고지위반만연도는 1이다.응답자의 46.3%가 고지의무 위반행위가 만연된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고지위반과 고지위반만연도 간 상관계수는 0.16

이다.

손실과장만연도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부풀려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서,매우 또는 대체로

흔하다는 응답에 대해 손실과장만연도는 1이다.응답자의 50.7%는 동 행위가

만연된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동 행위의 용인여부와 만연도에 대한 인

식 간 상관계수는 0.11이다.

바꿔치기만연도는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

도 흔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43.3%는 동 행위가 만연된 현상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바꿔치기와 바꿔치기만연도 상관계수는 0.28이다.

고의사고만연도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의

보험사기가 어느 정도 흔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53.1%가 동 현상이 흔하다

는 의견을 보였다.고의사고와 고의사고만연도 간 상관계수는 0.05이다.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보험사기 행위의 만연도에 대한 인

식과 상호 독립적으로 보험사기 용인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즉 특정 보험사기 행위의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동 행위의 발

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동 행위의 용인여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반면,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보험사기 행위의 만연도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동 행위의 용인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3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4)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보험사기자가 보

험금을 사취하는 그릇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주장이

있다.다수의 보험사기자들은 그들이 지불한 보험료를 보험사기 행위를 통하

여 환불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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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지표로 보험금수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이용한다.보험소비자 입

장에서 볼 때 보험제도의 공정성 또는 효율성은 납입보험료 대비 사고발생시

수령가능한 보험금으로 측정된다.즉,보험금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보험금 지

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적정한 보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보험금은 1이다.

5)보험에 대한 지식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지식은 다양하다.구체

적으로 보험구조,보험규제,보험의 사회적 역할,보험사기조사원의 업무평가

구조,보험사기의 폐해,특정 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보험사기의 기회 및

수법 등이 보험지식에 해당한다.보험에 대해 어떠한 지식을 어느 정도로 가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보험

사기의 폐해와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에 대한 지식은 보험사기에 대

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25)보험사기의 폐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 용인가능성이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보험사기폐해는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사

람들 때문에 응답자가 내는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고 믿는지에 대한 의견이다.

48.1%가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보험사기해당

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51.6%가 동 행위가 사기에 해

당한다고 응답하였다.보험사기폐해와 보험사기해당간 상관계수는 0.03이다.

6)인적특성

응답자의 성별,연령,교육수준,직업,가구소득수준 등 인적특성을 통제한

25)교육수준이 일반인의 보험지식에 대한 대용변수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이는 보험에 대

한 지식이 교육내용과는 상관없이 교육기간에 증가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Kinsey

&Grasmick,1993).그러나 교육기간이 긴 사람이 보험에 대해서 더 안다고 전제할 만

한 현실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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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적특성 관련 설명

변수에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의 세전 연평

균가구소득을 디폴트(default)값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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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정 의

보
험
사
기

용
인

고지위반

보험가입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가?응답이
‘항상,대부분,가끔 허용할 수 있다’이면 1;‘거의,절대 용인할 수 없
다’이면 0

손실과장

전치 2주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에게 전치 3주 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회사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
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가?응답이 ‘항상,대부
분,가끔 허용할 수 있다’이면 1;‘거의,절대 용인할 수 없다’이면 0

바꿔치기

무보험상태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
족을 운전자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가?응답이 ‘항상,대부분,가끔 허용할 수 있다’이면 1;
‘거의,절대 용인할 수 없다’이면 0

고의사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기왕에 가입한 A화재보험
사로부터 관련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토록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가?응답이 ‘항상,대부분,
가끔 허용할 수 있다’이면 1;‘거의,절대 용인할 수 없다’이면 0

사
회
적

상
호
작
용

고지위반
만연도

보험가입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가?응답이;‘대체로,매우,보통 흔하다’이면 1;‘대체로 전혀 흔하지
않다’이면 0

손실과장
만연도

전치 2주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에게 전치 3주 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회사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
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응답이
‘대체로,매우,보통 흔하다’이면 1;‘대체로 전혀 흔하지 않다’이면 0

바꿔치기
만연도

무보험상태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잇는
가족 또는 지인을 운전자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응답이;‘대체로,매우,보통 흔
하다’이면 1;‘대체로 전혀 흔하지 않다’이면 0

고의사고
만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
느 정도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응답이 ‘대체로,매우,보통 흔하
다’이면 1;‘대체로 전혀 흔하지 않다’이면 0

<표 Ⅳ-1>변수설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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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정 의

법집
행

발각가능성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겼거나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할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응답이 ‘항상,대부분,
또는 가끔 발각된다’이면 1;‘거의,절대 발각되지 않는다’이면 0

보험
지식

보험사기
폐해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생
각하면 1,아니면 0

보험사기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
지 않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1,아니면 0

제도
의공
정성

보험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 준다고 생
각하면 1,아니면 0

인적
특성

남성 남성이면 1,여성이면 0

나이 응답자의 나이

2500미만 가구의 세전 연평균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1,아니면 0

2500이상
가구의 세전 연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면 1,아니면 0
(대조집단)

4000이상 가구의세전연평균소득이4,000만원이상6,000만원미만이면1,아니면0

6000이상 가구의 세전 연평균소득이 6,000만원 이상이면 1,아니면 0

자영업 자영업자이면 1,아니면 0

주부 주부이면 1,아니면 0

중학교 중학교까지 다녔으면 1,아니면 0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면 1,아니면 0(대조집단)

대학교 대학교까지 다녔으면 1,아니면 0

대학원 대학원까지 다녔으며 1,아니면 0

<표 Ⅳ-2>변수설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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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관찰값 수 평균 최솟값 최댓값

고지위반 799 .323 0 1

고지위반* 799 2.218 1 5

고지위반만연도 799 .463 0 1

손실과장 799 .358 0 1

손실과장* 799 2.248 1 5

손실과장만연도 799 .507 0 1

바꿔치기 799 .239 0 1

바꿔치기* 799 2.059 1 5

바꿔치기만연도 799 .433 0 1

고의사고 799 .243 0 1

고의사고* 799 2.055 1 5

고의사고만연도 799 .531 0 1

발각가능성 799 .857 0 1

보험사기폐해 799 .481 0 1

보험사기해당 799 .516 0 1

보험금 799 .377 0 1

남성 799 .496 0 1

나이 799 42.411 25 64

자영업 799 .200 0 1

주부 799 .285 0 1

2500미만 799 .065 0 1

2500이상 799 .443 0 1

4000이상 799 .423 0 1

6000이상 799 .069 0 1

중학교 799 .091 0 1

고등학교 799 .524 0 1

대학교 799 .344 0 1

대학원 799 .040 1 1

주:*는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용인가능성을 5개 리커트형 응답으로 표시하는 것으
로,숫자가 커질수록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표 Ⅳ-3>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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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변수의 상관관계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고지위반 1.00

2. 고지위반* .848 1.00

3.고지위반 만연도 .159 .170 1.00

4. 손실과장 .378 .434 .108 1.00

5. 손실과장* .448 .549 .153 .844 1.00

6.손실과장 만연도 .146 .188 .464 .110 .145 1.00

7. 바꿔치기 .416 .420 .156 .298 .401 .142 1.00

8. 바꿔치기* .440 .498 .165 .398 .506 .184 .831 1.00

9.바꿔치기 만연도 .247 .250 .379 .154 .210 .362 .280 .297 1.00

10. 고의사고 .452 .489 .153 .332 .406 .162 .429 .476 .295 1.00

11. 고의사고* .460 .555 .153 .372 .490 .158 .431 .531 .288 .840 1.00

12.고의사고 만연도 .011 .062 .340 .043 .098 .291 .032 .115 .270 .053 .107 1.00

13. 발각가능성 -.178-.160-.066-.106-.091-.023-.123-.089-.005-.128-.088.133 1.00

14. 클레임경험 .104 .146 .071 .113 .164 .067 .157 .164 .017 .092 .099 .012-.0411.00

15.보험사기폐해 -.096-.088.172-.049-.057.232-.046-.088.140-.066-.106.041-.002.028 1.00

16.보험사기해당 -.129-.108.056 .003-.048.011-.109-.112-.068-.117-.096.102-.030-.095.085 1.00

17. 보험금 -.161-.066.008-.058-.039.013-.085-.065-.137-.133-.082.007 .014 .021 .043 .252

주:*는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용인가능성을 5개 리커트형 응답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숫자가 커질수록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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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모형

1)이항 프라빗모형

일반인의 보험사기 용인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특정행태의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과 용인하지 않을 가

능성으로 나누고 프라빗모형을 선택하였다.종속변수가 이분적 범주로 분류될

때에 가장 보편적인 확률모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프라빗모형과 로짓모형인데

본 연구에서는 프라빗모형을 선택한다.26)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의 용인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얻게 되

는 개인의 총효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수식 Ⅳ-2>

는 총효용을 나타내며 는 개인의 보험사기 용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나타낸다.는 관찰되어지지 않는 확률교란항이다.

이 경우 총효용 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로 흔히 잠재변수(latentvaria-

ble)로 불린다.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항 선택항 범주인 사건A가 일

어나며 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선택항 범주인 사건A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한다.즉 는 일정범위 내에서 관찰가능한

응답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찰불가능한 기준이 된다.다음은 범주화

된 기준 와 관찰가능한 응답 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   i f   
    기타

<수식 Ⅳ-3>

26)프라빗모형의 경우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연계함수는 누적표준정규분포함

수의 역함수인 반면 로짓모형의 경우 오차항의 분포가 로짓분포함수를 따르고 연계함수

는 누적로짓분포함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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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을 이항으로 구분 짓는 기준을 0으로 보고 가 0보다 크면 관

찰가능한 응답변수 는 1로 나타낸다.

특정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할 경우의 확률과 동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응답할 경우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수식 Ⅳ-4>

최우도추정법(MLE)을 사용하여 <수식 Ⅳ-4>의 관측치의 확률을 극대화하

는 계수를 찾는다.

2)순위 프라빗모형

특정행태의 보험사기 용인정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본래 리커트

(likert-typescale)형 응답을 띠고 있다.다시 말해 특정행태의 보험사기를 어

느 정도 용인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절대 용인불가(=1)’,‘거의 용인불

가(=2)’,‘가끔 용인가능(=3)’,‘대부분 용인가능(=4)’,‘항상 용인가능(=5)’등 5

가지 리커트형 응답이 주어진다.보험사기에 대한 응답이 위계(hierarchy)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순서화(ordered)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순위

프라빗모형(orderedprobitmodel)을 통한 추정을 고려할 수 있다.순위 프라

빗모형은 이항 프라빗모형(binaryprobitmodel)을 연장시킨 차원에서 이항의

선택이 아니라 순서화된 다항(polytomous)의 선택을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모형이다.

이항 프라빗모형에서와 같이 순위 프라빗모형에서 는 관찰불가능한 응답

변수로서 응답자가 관찰가능한 응답 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응답자

가 선택가능한 응답()이 J개 존재한다고 하면 1부터 J까지를 선택하기 위한

응답자에 내재한 기준,즉 가 일정범위 내에서 j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찰불가능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항상 용인가능’을 선택했다면 ‘절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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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불가’를 선택하기 위해 관찰되지는 않지만 ‘항상 용인가능’과 ‘절대 용인불

가’를 구별할 만한 어떠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다음은 범주화된

기준 와 관찰가능한 응답 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   i f  ≤   

   i f    ≤ 
   i f   ≤ 
   i f   ≤ 
   i f   

<수식 Ⅳ-5>

에서  은 의 경계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J개의 관찰가능한 응답

들에 대해 j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된다.만약   를 선택했다면 응답

자는 과 사이의 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일반적으로 는 다양한

값들로 추정될 수 있으나 회귀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 으로 정규화

(normalization)시켜주게 된다.순위 프라빗모형은 리커트형의 응답을 확률이

라는 개념으로 처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식 Ⅳ-6>

이러한 관측치의 확률을 극대화하는 계수를 찾기 위해 최우도추정법(MLE)

을 사용한다.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보험사기에 대한 응답이 범주 간 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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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 프라빗 모형에 의해 추정될 결과는 편의를

보일 수 있다.또한 순위 프라빗모형은 proportionaloddsassumption을 전제

한다.즉 순서화된 응답변수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설명변수 가 응답

변수에 가지는 영향력인 의 크기가 모든 범주에서 동일한가에 대해 동일하

다는 가정을 전제한다.그러나 현재 통계패키지에서는 프라빗모형에 대해서

proportionaloddsassumption의 성립을 테스트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

다.27)

구 분 고지위반*편승치료*손실과장*바꿔치기*고의사고*

절대 용인불가=1 20.0 20.2 20.2 27.4 29.3

거의 용인불가=2 47.7 45.1 44.1 48.7 46.4

가끔 용인가능=3 23.2 24.8 27.8 15.4 14.5

대부분 용인가능=4 8.8 8.9 6.8 7.6 9.0

항상 용인가능=5 0.4 1.1 1.1 0.9 0.8

<표 Ⅳ-5>보험사기 용인에 대한 응답의 분포

(단위:%)

3. 분석결과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태도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부상의 정도

를 부풀려서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검증결과는 <표 Ⅳ-6>와 <표 Ⅳ-7>에 각각 요약되어 있다.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추정결과는 <표 Ⅳ-8>와 <표 Ⅳ-9>에 요약되어

있다.각 표에는 회귀분석 결과 추정된 계수와 그에 상응하는 표준편차와 통

계적 유의성이 표시되어 있다.

27)순위 로짓모형의 경우 Stata는 proportionaloddsassumption을 테스트할 옵션어를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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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가 요약된 <표 Ⅳ-6>~<표 Ⅳ-10>의 모형(1)은 발각가능성,동

행위만연도,보험사기폐해,보험사기해당,보험금이 독립적으로 각 보험사기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이항 프라빗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각 보험사기 행위의 만연도에 대한 인식과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

식이 상호 독립적으로 개인의 보험사기 용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특정 보험사기 행위의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동 행위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동 행위의 용인여부

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특정 보험사기 행위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동 행위의 만연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동 행위의 용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따라서 각 표의 모형(2)에서는 동 행위

만연도를 배제한 후 이항 프라빗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또한

모형(1)에서는 특정행위의 사기 해당여부와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지식여부

를 보험지식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모형(3)에서

는 보험사기폐해를 배제한 후 이항 프라빗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

다.각 표의 모형 (4)는 특정 보험사기 행위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본래 5개의 리커트형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여 순

위 프라빗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Ⅳ-6>~<표 Ⅳ-9>에는 회귀분석 결과 추정된 계수와 그에 상응하는

표준편차와 통계적 유의성이 표기되어 있다.프라빗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는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여 추정된 계수와 달리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에 대

한 한계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나 계수의 부호를 통해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는 있다.즉,계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해당 설명변수가 증가할 때 개인이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개별 설명변수가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한계효과는 <표 Ⅳ-10>~<표 Ⅳ-13>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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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 이항 프라빗 순위 프라빗

종속변수 고지위반 고지위반*

모 형 (1) (2) (3) (4)

발각가능성 -.667***
(.135)

-.700***
(.133)

-.666**
(.134)

-.496***
(.110)

고지위반만연도 .480***
(.100) - .420***

(.097)
.406***
(.080)

보험사기폐해 -.314***
(.100)

-.224**
(.096) - -.248***

(.079)

보험사기해당 -.290***
(.101)

-.259***
(.099)

-.321***
(.100)

-.223***
(.080)

보험금 -.379***
(.105)

-.370***
(.104)

-.385***
(.105)

-.039
(.082)

자영업 -.229*
(.139)

-.208
(.137)

-.216
(.138)

-.128
(.110)

주부 -.395***
(.148)

-.406***
(.147)

-.385***
(.148)

-.165
(.118)

2500미만 -.309
(.213)

-.409**
(.211)

-.312
(.211)

-.402**
(.167)

상수 .322
(.289)

.486*
(.283)

.215
(.287) -

_cut1 - - - -1.360
(.235)

_cut2 - - - .020
(.232)

_cut3 - - - .944
(234)

_cut4 - - - 2.307
(.298)

관찰값 수 799 799 799 799

LogLikelihood -454.855*** -466.567*** -459.855*** -960.117***

PseudoR2 .095 .072 .085 .037

주:1)*,**,***는 각각 10%,5%,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는 표준오차임;

3)(4)의 종속변수는 1~5의 값을 가지며,고지의무 위반행위를 전혀 용인할 수 없으면 1,

이를 항상 용인할 수 있으면 5임;

4)(1)~(4)분석모형에서 남성,나이,소득수준 4000이상,6000이상,중학교,대학교,대학

원의 추정계수는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위 표에 표기하지 않음.

<표 Ⅳ-6>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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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 이항 프라빗 순위 프라빗

종속변수 손실과장 손실과장*

모 형 (1) (2) (3) (4)

발각가능성 -.346**
(.134)

-.376***
(.131)

-.346**
(.133)

-.271**
(.109)

손실과장만연도 .520***
(.098)

- .499***
(.097)

.418***
(.078)

보험사기폐해 -.225**
(.096)

-.173*
(.095) - -.225***

(.077)

보험사기해당 -.339***
(.098)

-.332***
(.097)

-.361***
(.098)

-.142*
(.079)

보험금 -.286***
(.103)

-.253**
(.101)

-.293***
(.103)

-.069
(.082)

주부 -.233*
(.145)

-.220
(.143)

-.227
(.144)

-.045
(.117)

대학교 -.279**
(.113)

-.280**
(.111)

-.275**
(.112)

-.158
(.091)

대학원 -.522*
(.280)

-.530**
(.271)

-.538**
(.274)

-.325
(.209)

상수 .010
(.287)

.273
(.279)

-.071
(.285) -

_cut1 - - - -1.04
(.234)

_cut2 - - - .246
(.231)

_cut3 - - - 1.187
(.235)

_cut4 - - - 2.206
(.263)

관찰값 수 799 799 799 799

LogLikelihood -474.745*** -489.298*** -477.487*** -1002.46***

PseudoR2 .081 .052 .075 .030

주:1)*,**,***는 각각 10%,5%,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는 표준오차임.

3)(4)의 종속변수는 1~5의 값을 가지며,손실과장 행위를 전혀 용인할 수 없으면 1,이

를 항상 용인할 수 있으면 5임

4)(1)~(4)분석모형에서 남성,나이,자영업,2500미만,6000이상,중학교의 추정계수는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위 표에 표기하지 않음.

<표 Ⅳ-7>손실과장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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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 이항 프라빗 순위 프라빗

종속변수 바꿔치기 바꿔치기*

모 형 (1) (2) (3) (4)

발각가능성 -.487***
(.142)

-.485***
(.136)

-.497***
(.141)

-.284**
(.111)

바꿔치기만연도 .797***
(.106)

- .758***
(.104)

.711***
(.082)

보험사기폐해 -.226**
(.107)

-.090
(.101) - -.290***

(.080)

보험사기해당 -.251**
(.108)

-.271***
(.104)

-.280***
(.107)

-.170**
(.081)

보험금 -.069
(.113)

-.154
(.108)

-.086
(.113)

.014
(.084)

남성 .286**
(.135)

.255**
(.131)

.274**
(.135)

.200**
(.101)

2500미만 -.522**
(.261)

-.680***
(.256)

-.530**
(.260)

-.359
(.172)

상수 -.601*
(.309)

-.298
(.294)

-.667**
(.301) -

_cut1 - - - -.654
(.237)

_cut2 - - - .779
(.237)

_cut3 - - - 1.508
(.241)

_cut4 - - - 2.566
(.273)

관찰값 수 799 799 799 799

LogLikelihood -388.293*** -417.476*** -390.540*** -926.763***

PseudoR2 .116 .050 .111 .058

주:1)*,**,***는 각각 10%,5%,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는 표준오차임.

3)(4)의 종속변수는 1~5의 값을 가지며,운전자 바꿔치기를 전혀 용인할 수 없으면 1,이

를 항상 용인할 수 있으면 5임.

4)(1)~(4)분석모형에서 나이,주부,자영업,4000이상,6000이상,중학교,대학교,대학원

의 추정계수는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위 표에 표기하지 않음.

<표 Ⅳ-8>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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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 이항 프라빗 순위 프라빗

종속변수 고의사고 고의사고*

모 형 (1) (2) (3) (4)

발각가능성 -.577***
(.138)

-.538***
(.136)

-.576***
(.138)

-323***
(.111)

고의사고만연도 .214**
(.105)

- .206**
(.104)

.303***
(.080)

보험사기폐해 -.134
(.102)

-.122
(.102) - -.234***

(.078)

보험사기해당 -.290***
(.105)

-.270**
(.105)

-.308***
(.104)

-.184**
(.081)

보험금 -.308***
(.111)

-.307***
(.110)

-.315***
(.110)

-.103
(.083)

나이 .016***
(.006)

.017***
(.006)

.016***
(.006)

.006
(.005)

자영업 -.385**
(.149)

-.399***
(.148)

-.378**
(.149)

-.165
(.111)

주부 -.308**
(.153)

-.285*
(.153)

-.304**
(.153)

-.134
(.118)

2500미만 -.412*
(.236)

-.478**
(.234)

-.422*
(.237)

-.411**
(.171)

대학원 -.704**
(.320)

-.724**
(.325)

-.714**
(.320)

-.534**
(.217)

상수 -.467
(.296)

-.425
(.293)

-.522*
(.293) -

_cut1 - - - -.752
(.234)

_cut2 - - - .547
(.233)

_cut3 - - - 1.174
(.236)

_cut4 - - - 2.330
(.274)

관찰값 수 799 799 799 799

LogLikelihood -412.647*** -414.750*** -413.499*** -970.366***

PseudoR2 .068 .064 .066 .028

주:1)*,**,***는 각각 10%,5%,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는 표준오차임.
3)(4)의 종속변수는 1~5의 값을 가지며,고의사고 유발행위를 전혀 용인할 수 없으면
1,이를 항상 용인할 수 있으면 5임.

4)(1)~(4)분석모형에서남성,4000이상,6000이상,중학교,대학교의 추정계수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위 표에 표기하지 않음.

<표 Ⅳ-9>고의사고 유발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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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사기 행태별 추정결과

1)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태도

개별 설명변수가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한계효과는

<표 Ⅳ-10>에 요약되어 있다.<표 Ⅳ-10>의 모형(1)~(3)의 추정결과를 살펴

보면 추정계수의 부호,통계적 유의성,그리고 추정계수 값 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Ⅳ-10>의 모형(1)과 (2)에서 발각가능성의 한계효과는 각

각 -.253과 -.266으로 유사하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따라서 고

지의무 위반행위의 만연도에 대한 인식과 동 행위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 비교적 상호 독립적으로 동 행위의 용인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또한 <표 Ⅳ-10>의 모형(1)과 (3)에서 보험사기해당의 한계효과는 각각

-.102와 -.11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즉 보험사기폐해와 보험사기해당이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개인의 용

인여부에 비교적 상호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하

분석은 <표 Ⅳ-10>의 모형(1)에 의존하기로 한다.추정결과 발각가능성,고지

위반만연도,보험사기폐해,보험사기해당,보험금,자영업,주부가 10%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발각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동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25.3%p더 낮다.28)이

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만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

다고 인식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고지의무 위반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6.9%p더 높으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보험사기가 사회

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인식은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비용을 경감

28)추정계수는 분석모형 또는 변수의 단위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추정계수 자체는 큰 의미

가 없을 수 있으나 설명변수 간 추정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추정결과에 대한 분석은 추정계수의 부호(방향성)와 통계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하되,통

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의 경우 그 값을 분석에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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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동 행위에 대해 관대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고 믿는 개인일수록 고지의

무 위반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1%p더 낮다.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또한 고지의무 위반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믿는 개인일수록

고지의무 위반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0.2%p더 낮으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보험사기의 폐해와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아

는 것만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해서 엄격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을 보상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일수록 고지의무 위반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2.9%p더 낮으며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인적특성이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자

영업자와 주부가 타 직업군에 비해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더 엄격한

경향이 있다.자영업자와 주부가 고지의무 위반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은 타 직

업군에 비해 각각 7.7%p와 13.2%p더 낮으며 이는 각각 10%와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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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고지위반

추정방법 이항 프라빗

모형 (1) (2) (3)

발각가능성 -.253*** -.266*** -.252***

고지위반만연도 .169*** - .148***

보험사기폐해 -.110*** -.079*** -

보험사기해당 -.102*** -.091*** -.113***

보험금 -.129*** -.127*** -.132***

자영업 -.077* -.071 -.073*

주부 -.132*** -.136*** -.129***

2500미만 -.101 -.130** -.102*

확률 .308 .309 .309

주:1)Pr고지위반는 특정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개인이 고지의무 위

반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를 표시함.

2)*,**,***는 각각 10%,5%,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10%수준 내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의 한계효과는 제외함.

<표 Ⅳ-10>고지의무 위반:한계효과

2)손실과장에 대한 태도

개별 설명변수가 손실과장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한계효과는 <표

Ⅳ-11>에 요약되어 있다.<표 Ⅳ-11>의 모형(1)~(3)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추정계수의 부호,통계적 유의성,그리고 추정계수 값 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Ⅳ-11>의 모형(1)과 (2)에서 발각가능성의 한계효과는 각각 -.131

과 -.144로 유사하며 5%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따라서 손실과장

행위의 만연도에 대한 인식과 동 행위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상호 독립적으로 동 행위의 용인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또한

<표 Ⅳ-11>의 모형(1)과 (3)에서 보험사기해당의 한계효과는 각각 -.123과

-.13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즉 보험

사기폐해와 보험사기해당이 손실과장 행위에 대한 개인의 용인여부에 비교적

상호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하 분석은 <표 Ⅳ-1

1>의 모형(1)에 의존하기로 한다.추정결과 발각가능성,손실과장만연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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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폐해,보험사기해당,보험금,주부,대학교,대학원이 10%수준 내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정도를 과장하여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의 발각가능성이 높다고 인식

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동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3.1%p더 낮다.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의 과장행위가 사회적

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동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8.7%p더 높으며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고 믿는 개인일수록 손실과

장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8.2%p더 낮다.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또한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알고 있는 개인일수록 손실과

장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2.3%p더 낮으며,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보험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일수록 손실과장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

은 10.3%p더 낮으며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인적특성이 손실과장 행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주부와

고학력자가 손실과장 행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경향이 있다.주부가 손실과

장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은 타 직업군에 비해 8.3%p더 낮으며 이는 10%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개인일수록 손실과

장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은 적어도 10%p이상 더 낮으며,이는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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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손실과장

추정방법 이항 프라빗

한계효과 (1) (2) (3)

발각가능성 -.131** -.144*** -.131**

손실과장만연도 .187*** - .179***

보험사기폐해 -.082** -.063* -

보험사기해당 -.123*** -.121*** -.131***

보험금 -.103*** -.091** -.105***

자영업 -.068 -.067 -.066

주부 -.083* -.079 -.081

2500미만 -.047 -.105* -.050

대학교 -.100** -.100** -.098**

대학원 -.166** -.170** -.170**

확률 .336 .340 .336

주:1)Pr손실과장는 특정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개인이 손실과장 행

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를 표시함.

2)*,**,***는 각각 10%,5%,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10%수준 내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의 한계효과는 제외함.

<표 Ⅳ-11>손실과장:한계효과

3)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태도

개별 설명변수가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한계효

과는 <표 Ⅳ-12>에 요약되어 있다.<표 Ⅳ-12>의 모형(1)~(3)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추정계수의 부호,통계적 유의성,그리고 추정계수 값 등이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표 Ⅳ-12>의 모형(1)과 (2)에서 발각가능성의 한계효과는

각각 -.159와 -.163으로 유사하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따라서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의 만연도에 대한 인식과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

한 인식이 비교적 상호 독립적으로 동 행위의 용인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또한 <표 Ⅳ-12>의 모형(1)과 (3)에서 보험사기해당의 한계효과는

각각 -.073과 -.08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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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즉 보험사기폐해와 보험사기해당이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에 대한 개인

의 용인여부에 상호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하 분

석은 <표 Ⅳ-12>의 모형(1)에 의존하기로 한다.추정결과,발각가능성,바꿔치

기만연도,보험사기폐해,보험사기해당,남성,2500미만이 10%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의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의 발각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동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5.9%p더 낮으며 이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또한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가 사회적

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동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23.9%p더 높으며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고 믿는 개인일수록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6.5%p더 낮다.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또한 특정행위의 사기해당여부를 알고 있는 개인일수록 운전

자 바꿔치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7.3%p더 낮으며 이는 5%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

인적특성이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여성,그리고

저소득자일수록 동 행위에 엄격한 경향이 있다.남성은 여성에 비해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8.3%p더 높으며,이는 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또한 세전 연평균가구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저소득의

가구원일수록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2.4%p더 낮으며,

이는 1%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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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바꿔치기

추정방법 이항 프라빗

한계효과 (1) (2) (3)

발각가능성 -.159*** -.163*** -.163***

바꿔치기만연도 .239*** - .227***

보험사기폐해 -.065** -.027 -

보험사기해당 -.073** -.082*** -.082***

보험금 -.020 -.046 -.025

남성 .083** .077** .080**

2500미만 -.124*** -.158*** -.126***

확률 .214 .228 .214

주:1)Pr바꿔치기는 특정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개인이 운전자 바꿔

치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를 표시함.

2)*,**,***는 각각 10%,5%,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10%수준 내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의 한계효과는 제외함.

<표 Ⅳ-12>운전자 바꿔치기:한계효과

4)고의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태도

개별 설명변수가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한계효

과는 <표 Ⅳ-13>에 요약되어 있다.<표 Ⅳ-13>의 모형(1)~(3)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추정계수의 부호,통계적 유의성,그리고 추정계수 값 등이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표 Ⅳ-13>의 모형(1)과 (2)에서 발각가능성의 한계효과는

각각 -.197와 -.183으로 유사하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따라서

고의사고 유발행위의 만연도에 대한 인식과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상호 독립적으로 동 행위의 용인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또한 <표 Ⅳ-13>의 모형(1)과 (3)에서 보험사기해당의 한계효과는 각

각 -.088과 -.09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즉 보험사기폐해와 보험사기해당이 고의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개인의

용인여부에 비교적 상호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하 분석은 <표 Ⅳ-13>의 모형(1)에 의존하기로 한다.추정결과,발각가능성,

바꿔치기만연도,보험사기해당,보험금,나이,자영업,주부,2500미만,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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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고의사고 유발행

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9.7%p더 낮으며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의사고 유발행위가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동 행위를 용

인할 가능성이 6.4%p더 낮으며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알고 있는 개인일수록 탈세와 고지의무

위반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8.8%p더 낮으며 있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반면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여부는 고의사고 유발행위의 용

인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험금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일수록 고의로 사고를 유발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9.0%p더 낮으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인적특성이 고의사고 유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저연령자,주부,

자영업자,저소득자,그리고 고학력자일수록 고의사고 유발행위에 대해 엄격

한 경향이 있다.자영업자일수록 고의사고 유발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0.6%p더 낮으며,이는 1%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주부는 타 직

업군에 비해서 고의사고 유발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8.8%p더 낮다.또한

세전 연평균가구소득이 2,500미만의 가구원일수록 탈세와 고지의무 위반행위

를 용인할 가능성이 10.7%p더 낮다.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진 개인일수록

고의사고 유발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은 15.9%p더 낮으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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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고의사고

추정변수 이항 프라빗

한계효과 (1) (2) (3)

발각가능성 -.197*** -.183*** -.196***

고의사고만연도 .064** - .062**

보험사기폐해 -.040 -.037 -

보험사기해당 -.088*** -.082** -.093***

보험금 -.090*** -.090*** -.092***

나이 .005*** .005*** .005***

자영업 -.106*** -.109*** -.104***

주부 -.088** -.082** -.087**

2500미만 -.107** -.121** -.109**

대학원 -.159*** -.162*** -160***

확률 .227 .228 .227

주:1)Pr고의사고는 특정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개인이 고의 사고

유발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를 표시함.

2)*,**,***는 각각 10%,5%,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10%수준 내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의 한계효과는 제외함.

<표 Ⅳ-13>고의사고 유발:한계효과

나. 추정결과 종합

본 장에서는 고지의무 위반,부상정도를 부풀려서 진단서 작성하기,운전자

바꿔치기,고의사고 유발행위 등 행위양태별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검증하였다.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각 보험사

기 행위의 만연도에 대한 인식,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여부,특정행위

의 보험사기 해당여부에 대한 이해여부,보험금에 대한 태도 등이 보험사기

용인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이하 종합분석은

<표 IV-6>~<표 IV-9>의 모형(1)의 추정결과에 의존하며 이의 한계효과는

<표 IV-14>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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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 이항 프라빗

한계효과 Pr보험사기용인

종속변수 고지위반 손실과장 바꿔치기 고의사고

발각가능성 -.253*** -.131** -.159*** -.197***

동 행위만연도 .169*** .187*** .239*** .064**

보험사기폐해 -.110*** -.082** -.065** -.040

보험사기해당 -.102*** -.123*** -.073** -.088***

보험금 -.129*** -.103*** -.020 -.090***

주:1)Pr보험사기용인는 특정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개인이 각 보험

사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를 표시함.

2)*,**,***는 각각 10%,5%,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인적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한계효과는 제외함.

<표 Ⅳ-14>보험사기 행태별 추정결과 종합:한계효과

보험사기의 행위양태에 상관없이 발각가능성,동 행위만연도,보험사기해당

은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10%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보험사기폐해는 고의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보험금은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을 통

해 발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은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한 발각가능성은 보

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용인가능성을 13%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보

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가

보다 엄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맥락에서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적발노력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보험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실행가능하다.

둘째,연성사기의 경우 각 연성사기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

식하는 개인일수록 동 연성사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6.9~23.9%p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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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인식은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

의 도덕적 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관

대한 태도를 가지게 한다.한편 고의사고 유발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

다고 믿는 개인일수록 동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6.4%p더 높으며,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연성사기는 보험사고 발생자체가 범죄의 기회

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발생의 기회가 잦고 실행이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경성사기의 경우 연성사기에 비해 도덕적 비용뿐만 아니라

그 외 실행비용 등 물리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록 동 행위가 사회적으로

흔한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개인이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

은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보험사기와 보험료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연

성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6.5~11%p더 낮다.반면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 여부가 개인의 고의사고 유발행위의 용인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의로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보험금

을 편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우 보험가입 자체를 보험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서 간주하기 때문에,보험사기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더

라도 고의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보험계약 체결 시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은 7.3~

12.3%p더 낮다.특히 손실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동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지식이 동 행위에 대한 용인가능성을 12.3%p를 더 낮출 정도

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다시 말해 손실과장 행태의 보험사기의 경우 동 행

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과 이를 모르고 있는 개인 간

동 행위의 용인가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보험사기자 입장에서 볼 때 손

실과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만연된 보험사기 행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용이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비슷한 의료

기관 종사자의 협조에 의해 비교적 실행이 용이한 편이다.따라서 손실과장

행위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동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맥락에서 손실과장 행위를 통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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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를 줄이기 위해서 동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지급보험금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9.0~12.9%p더 낮다.보험료 대비 보험금수준에 대한 인식

은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보험제도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관대해지

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에 대한 태도는 보험금수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사점과 한계점

가. 시사점

본 장에서는 고지의무 위반,부상정도를 부풀려서 진단서 작성하기,운전자

바꿔치기,고의사고 유발행위 등 행위양태별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검증하였다.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의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상관없이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인식할수록,보험사기가 사회

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알고

있을수록 각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더 낮다.또한 경성사기보다는

연성사기에 대한 태도가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과 보험사기

의 폐해에 대한 이해여부 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

정 영향요인에 반응하는 연성사기에 대한 태도와 경성사기에 대한 태도 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됨으로써,연성사기 행위자와 경성사기 행위자의 의사결정

구조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1)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 규정 마련

본장의 분석은 보험사기 방지전략으로서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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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에 대한 지식

과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보험사기 용인가능성을 낮춘다는 분석

결과는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에 대한 지식은 보험사기의 용인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보험계약 체결 시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은 7.3

~12.3%p더 낮다.특히 손실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동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대한 지식이 동 행위에 대한 용인가능성을 12.3%p낮출 만큼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

당여부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보험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

들에게 보험사기의 비윤리성과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처벌조항의 마련을 통해 보험사기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보험사기로 포괄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범주를 설정하며,보험사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험사기 정의를 통한 범

위설정은 무엇보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예측

할 수 있게 하고,이를 통해 그동안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일부 연성보험사기

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적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분석결과,보험사기 행태에 상관없이 발각가능성은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기의 발각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인식은 모든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해 개인의 용인가능

성을 13%p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보다 엄격해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이러한 맥락에서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

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보험사기의 발각가능

성이 높다는 인식의 확산은 보험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집행과 법

집행에 대한 사법당국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실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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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제고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보험제도의 공정성이란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납입한 보험료 대

비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의 수준으로 해석된다.분석결과,지급

보험금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할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9.0

~12.9%p더 낮다.즉 보험이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아 보험제

도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또는 보험이 미래의 담보손실을 대비하기

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보험사기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 주지 않는다는 보

험소비자의 인식과 보험금이 정산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인식

으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분석에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2%가 보험금의 수준이 적정하

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또한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

공연히 퍼져 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적시에 적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근저에 있기 때문이다.즉 보

험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과잉진료를 통해 사고손실액보다 많은 보

험금을 청구하거나 나이롱환자가 발생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보험소비자의 의도적 과다청구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보험회사와의 협상목

적으로 희망보험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또는 보험사기로 볼 것인

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또한 보험회사와의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 위해 보험금액을 과다청구하는 것을 보험사기로 볼 것인가도 논쟁대

상이다.위험회피성향이 높거나 사고에 대해 피해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

하여 유사피해자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선의의 과다청구자를 악의의 과

다청구자로부터 실제로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하지만

이러한 논쟁과 상관없이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보험회사

는 보험소비자의 과다청구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보험

회사는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쌓음으로써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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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제도의 작동원리,보험사기의 폐해,특정행위의 보

험사기 해당여부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분석결과는 특정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과 이를 모

르고 있는 개인 간 보험사기 용인가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계약 체결 시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

지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은 7.3% ~12.3%p더 낮

다.또한 보험사기의 폐해,즉 보험사기와 보험료와의 관계를 제대로 인지하

고 있는 개인일수록 연성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은 6.5%~11.0%p더 낮다.이

는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인의 보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분석에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50%가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지의무 위반이나 손실액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도 52%에 이르렀다.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제도의 작동원리,보험사기의 폐해,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

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사기의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4)보험료사기와 연성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방안 강화

분석결과는 고의사고 유발행위와 같은 경성사기보다는 고지의무 위반행위

를 비롯한 손실과장 및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연성사기에 대한 태도가 보

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과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험료사기와 연성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의 근거를 제시한다.

고지의무 위반행위와 손실과장 및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연성사기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동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

은 16.9~13.9%p더 높은 반면 고의사고 유발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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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믿는 개인일수록 동 경성사기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은 6.4%p더 높을

뿐이다.아울러 보험사기와 보험료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개인일

수록 탈세를 비롯한 연성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6.5~11.0%p더 낮은 반면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여부가 경성사기 용인여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보험금편취 목적의 고의사고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가 동 행위에 대한 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

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연성사기 행위자와 경성사기 행위자의

의사결정 구조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연성사기와

경성사기 간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연성사기에 대한 태도가 경성사기에 비해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

에 대한 인식과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 등의 영향요인에 보다 탄력적

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연성사기를 통제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연성사기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또한 보험금 과다청구 행위의 경우

결과적으로 모든 과다청구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예를 들어 위험회피성향이 높거나 사고에 대해 피해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하여 유사피해자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선의의

보험금청구권자를 실질적으로 구별해내기가 어렵다.이러한 이유로 연성사기

의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지 있다.(김헌수,2005).

따라서 연성사기의 경우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보다는 보험소

비자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사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29)보험사기의 폐해와 불법성을 인지시킴으로써 보험사기 행위를

29)김헌수(2005)는 실험을 통하여 보험료사기 행위를 비롯한 허위입원 사기행위 및 차량수

리 과다청구 행위와 같은 연성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전략으로서 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본 연구는 연성사기에 대한 태도가 경성사기에 비해 보험

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과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 등의 영향요인에 보

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연성사기 방지전략으로서 보험소비자의 인

식전환을 강조한다.결과적으로 김헌수(2005)와 본 연구는 연성사기 대응방안으로서 보

험소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시한다.그러나 본 연구가 경성사기 행위자와 연성사기



130 정책보고서 2010-1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자극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사기적 보험계약 및 보험금청구를 줄일 수 있다.실체와

인식 간에는 괴리가 존재한다.보험사기의 적발노력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

식자체가 중요할 뿐 아니라 적발노력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가 미래 보험사기

발생에 대해 일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연성사기와 관련해서는 모

니터링을 포함한 적발노력의 실체도 중요하지만 적발노력에 대한 보험소비자

의 인식을 통제하는 것이 효율과 효과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분석의 한계

본 장에서 수행된 실증분석의 한계점으로 내생성(endogeneity)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이를 해결할 방안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음성적이고 불

법적인 행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및 태도를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동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할 때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동시성(simultaneity),측정오류(measurementerror)등에 의한 내생

성 문제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수식 IV-1>의 분석모형이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본장의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도덕성 또는 정직에 대한 가치는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개인의 도덕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지표의

부재로 인해 개인의 도덕성이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에

서 고려하지 않았다.개인의 도덕성 이외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인지되지 않았거나 또는 관찰불가

능한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이유로 분석에서 배제된 변수가

행위자의 의사결정구조가 상이함을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각 보험사기에 대해 상이한

대처를 강조한 반면 김헌수(2005)는 연성사기와 경성사기의 특성이 판이하기 때문에 특

정요인에 반응하는 사기행위자의 반응도 다를 것이라는 이론적 유추에 근거하여 각 보

험사기에 대한 상이한 대처를 강조한다.즉 김헌수(2005)와 본 연구는 상이한 접근방식

으로 보험소비자의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의 강력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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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수식 IV-1>의 확률교란항에 흡수될

것이다.그런데 분석에서 배제된 결정요인이 종속변수 뿐 아니라 분석에 사용

된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다.분석에 사용한 설

명변수 중에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발각가능성과 동 행위만연

도는 누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추정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통제변수가 종속변수 뿐 아니라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보험사

기 행위에 대한 개인의 용인여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즉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

도와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보험사기 만연도에 대한 인식

등이 동시에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누락변수,동시성,측정오류 등에 의한 내생성 문제는 분석모형에 사용된

내생변수(endogenousvariable)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도구변수(instrumentvariable)를 찾아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

다.그러나 발각가능성 또는 동 행위만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

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구변수를 찾

기란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분석이 보험사기의 잠재적 행위자의

인식 및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사료된

다.향후 연구에서는 분석에 이용될 자료를 개선함으로써 계량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분석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Ⅴ. 보험사기 방지방안

이상의 분석결과는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 조항의 신설,보험제도의 공정성

에 대한 신뢰제고,보험범죄 전담기구 상설화와 전문인력 확충,그리고 보험

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전략을 제시한다.본

장에서는 전술한 보험사기 방지전략의 실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

고자 한다.

1. 보험사기의 정의 및 처벌 조항 신설

가. 신설필요성 및 해외사례

1)신설필요성

본 연구는 보험사기 방지전략으로서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규정 마련에 대

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에 대한 지식과 발

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보험사기 용인가능성을 낮춘다는 분석결과는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

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은 7.3~

12.3%p더 낮다.특히 손실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동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지식이 동 행위에 대한 용인가능성을 12.3%p더 낮출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설문조사결과 보험계약 체결 시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 행위와 손실과장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1.7%에 불과하였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예측가능

하게 하고 보험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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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성과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보험사기로 포괄할 수 있는 불법행위

의 범주를 설정하며,보험사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보험사기 정의를 통한 범위설정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행

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이를 통해 그동안 죄의식 없

이 행해지던 일부 연성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적 보험

사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분석결과 보험사기 행태에 상관없이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보험

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

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인식은 모든 행태의 보험사기에 대해 개

인의 용인가능성을 13%p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보험사기의 발각가

능성이 높다는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보다 엄

격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맥락에서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방지하

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보험

사기의 발각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의 확산은 보험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

격한 법집행과 보험사기의 방지와 적발에 대한 사법당국의 의지를 보여줌으

로써 실현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33명 중 379명(47.2%)은 보험사기가 항상 또는 대

부분 발각된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14.2%는 보험사기가 거의

또는 절대 발각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법집행을 통해 보험사기의 적발

및 처벌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에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1%가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겼거나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한 사람

에 대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Hoytetal.(2004)는 SIU 설치의 의무화와 보험사기의 중죄규정 등이 보험

사기의 발생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동 보고서는 미국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신설되었던 1988년부터 1999년 사이의 기간 동안

보험사기 방지규정이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 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규정의 실효성을 주장한다.



134 정책보고서 2010-1

2)해외사례

가)영국30)

영국 정부는 2002년에 사기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보고서(LawCommission's

ReportonFraud,Law Com No.276,Cm 5560,2002)에 의거하여 사기관련

형법의 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여 2006년에 사기법

(TheFraudAct)을 제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영국여왕의 인준으로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사기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영국에서는 보험관

련 사기행위가 1968년에 제정된 도난법(TheTheftAct1968)의 적용을 받아왔

다.31)그러나 도난법의 적용만으로는 급증하는 조직적인 보험관련 범죄의 증

가로 인한 국가의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사기법의 제정은 사기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기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영국의 2006년 사기법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의된 특수한 사기행위의 처벌보다는 광범위한 사기행위의 처벌을 그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단순히 사기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피해자가 사기를 당

했는가의 여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기를 일으키는 가해자의 의도를 평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된 영국의 사기법하에서 보험사기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항은 Sec.1.～Sec.8과 Sec.13이다.동법은 사기행위와 부정직한 행위 유발자

에 대한 기소를 용이하게 하여 형사책임을 부과시키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정의,입증책임의 완화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다.사기 유형은 첫째,

거짓증언의 부실고지,둘째,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타인에게 성실

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셋째,금융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관하여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사기법상 3가지 사기유형에서 협의

의 개념으로는 첫 번째 항목인 부실고지 하는 경우,두 번째 항목인 고지의무

위반을 하는 경우에 보험사기가 성립될 수 있으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세 번

째 항목인 안전의무 등을 준수할 지위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30)보험연구원의 보험사기방지법제정 관련 내부문서 참조

31)http://cps.gov.uk/legal/section8/chapter_d.html#0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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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기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

사기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사기행위의 경중에 따라 즉결심판에서는 1년 이

하의 징역(북아일랜드는 6개월 이하)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즉결심

판 이외의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난법하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소는 “모

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기소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사기법에서는 합리적인 의

심의 수준을 완화하여 증가하는 사기행위를 근절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였다.32)

나)미국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사기적 보험행위와 보험소비자 등의 사기적 보험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전자의 경우 1994년에 폭력범죄

규제 및 처벌법(theViolentCrimeControlandLaw EnforcementAct)의 일

부로 제정된 연방보험사기방지법(theFederalInsuranceFraud Prevention

Act)의 적용을 받고 있다.보험소비자 등의 사기적 보험행위는 NAIC와

CAIF(CoalitionAgainstInsuranceFraud)가 제시한 보험사기방지모델법을 토

대로 하여 작성된 주별 보험사기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NAIC와 CAIF의

모델법은 보험사기를 경범죄 수준 이상의 중죄로 규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

지만 CAIF의 모델법은 보험사기에 대해서 벌칙을 등급화하고 있는 반면,

NAIC의 모델법은 금액에 관계없이 보험사기에 대해 중죄를 부과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NAIC의 모델법(TheNAICInsuranceFraudPreventionModelAct)과 CAIF

의 모델법((ModelInsuranceFraudBureauAct)을 기초로 제정된 각 주들의 보

험사기방지법의 주요 규정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지만 보험사기 대

상의 범위나 보험사기 방지조치의 내용은 주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33)주

32)NorwichUnion(2005)에 따르면,2004년도에 NorwichUnion사의 보험사기 혐의건 4,000

건 중 18건만이 기소되었는데 이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을 넘어서는 수준의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것에 기인한다.

33)CAIF의 보험사기방지모델법은 http://www.insurancefraud.org/downloads/fraud_bu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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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보험사기 방지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표 V-1>에 정리되어 있다.

주요 규정

� 보험사기 정의규정

� 보험사기의 중죄규정

� 보험사기국의 설치규정

�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보게시에 대한 민사책임 면제

보험

회사의

의무

� 보험사기 혐의건에 대해 보험감독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규정

� 보험청약서와 보험금 신청서에 보험사기의 범법성과 처벌내용을

담은 경고문의 게재를 강제하는 규정

� SIU설치를 강제하는 규정

� 자동차보험의 해당차량 확인 의무 규정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계획 책정 의무 규정

<표 V-1>미국의 보험사기 방지 관련법 주요 규정

다)독일

독일은 일찍부터 보험사기를 형법 내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22장 사기 및 힁령에서는 사기를 제263조에서 규정하고 264조~266b조

에서는 개별적 사기조항을 열거하고 있다.34)독일은 1998년 4월 제6차 형법개

정법을 통해 종래 형법 제265조의 보험사기죄를 보험남용죄로 개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2008년 10월 형법개정법에서는 제265조의 보험남용죄를

보험사기죄로 조명을 변경하였으나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1998년 개정전 독일형법 제265조의 보험사기 항목은 화재ㆍ해상보험에 대

하여 보험사기가 행해질 경우 적용하였다.그러나 재산보험에 국한된 규정으

로 대부분의 가능한 보험사기는 독일형법 제263조(사기)에 편입 되어 제265조

의 불충분성이 제기되었다.1998년 제6차 형법개정법을 통해 기존 형법 제256

조의 보험사기죄를 보험남용죄로 개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1998년 개

u_model.pdf를 참고

34)독일 형법에 명시된 개별적 사기조항으로는 컴퓨터사기,보조금사기,자산투자사기,보험

사기,사기로 취득한 서비스,사기로 취득한 신용,신탁의 배임 및 남용,임금의 미지급

과 오용,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악용 등이 있다.



보험사기 방지방안 137

정된 독일형법 제265조 보험남용죄는 제263조 사기죄의 보충적 성격으로 자

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ㆍ파괴,그

사용을 침해ㆍ제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에 가입된 물건에 대한 행위만을

열거하고 있어 살인ㆍ방화ㆍ상해 등과 같은 인명에 관련된 범죄는 동법으로

는 처벌할 수 없고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보험금을 청구하여 지

급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

건을 충족하여 이 경우에는 보험남용죄가 아닌 사기죄에 해당한다.제265조 2

항은 사기죄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보험사기를 사기 이전의

단계에서 방지하는 목적으로 개정전 보험사기죄 보다 강화된 규정이다.그러

나 양형규정은 개정전 265조에서 중죄인 경우 1~10년,경죄인 경우 6월(개

월)~5년의 자유형만을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265조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및

벌금형도 인정하여 양형기준이 완화되었다.

독일형법 제265조(1998년 10월 이전) 독일형법 제265조(1998년 10월 이후)

① 사기의 의사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재물
에 방화하거나 선박 자체,화물 또는 화물운
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선박을 침몰 또
는 좌초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
유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
해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ㆍ파괴,그
사용을 침해ㆍ제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교
부한 자는 그 행위가 제263조에 의한 형벌
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자유
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료:황만성ㆍ신의기ㆍ탁희성(2006).

<표 V-2>독일 형법개정법 제265조

나. 신설방안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동 범죄에 대한 정의 및 처벌 조

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 ① 보험범죄의 처벌조항을 정비하여 보험

범죄방지법과 같은 단일법률을 제정하는 방안,② 사기죄와 별도로 형법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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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범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③ 기존의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범

죄에 대한 포괄적인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보험범죄방지특별법 제정안

일반적으로 형사특별법은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할 때 또

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형법에 미처 용인하지 못하거나 수록하기

곤란한 신종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형사특별법은 사회․정치적 상

황변화에 따른 일반법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 적용에 탄력을 주는

기능을 한다.또한 특별법은 국가의 강력한 정책추진의지와 입법취지를 국민

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학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적 입법의 기능을 한다.즉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법의 규정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특별법이나 그 일종인 특례법으로 규

정할 경우 국민들이 법률의 존재에 대해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보험범죄

방지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으로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 형법의 사문화가

초래될 수 있으며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 경우 새 법안에 포함시키려는 내용

이 필연적으로 기존의 보험관련 법규의 내용과 중첩되어 더욱 복잡한 입법양

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또한 특별법 남발로 인한 형사정책

적 문제를 답습하기 쉽다는 점이 보험범죄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최근 형법의 전면적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각종 형사

특별법의 형법에의 통합을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삼고 폭력처벌법,

특가법,특경가법,성폭력범죄 특별법 등 형사특별법의 규정 중 형법규정의

가중요건에 불과한 것은 형법으로 흡수․통합할 것을 각칙 분야의 개정과제

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2)형법상 보험범죄 처벌조항 신설안

현행 형법편 내에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는 경우에 사기죄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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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으로써 보험범죄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안이다.이는 독일,오스트리아,이

탈리아,중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형법 제정이후 그 동안 진행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형법이 용인하지 못하던 것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였던 결과,점차 형법규정이 형해화되는 현상이 발생하

고 과중한 형벌규정이 남발되는 등 특별법제정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형법학

계에서는 형법상 보험범죄 처벌조항 신설안을 선호한다(안경옥,2003).그러나

형법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형법 제정이후 그 동안 진행된 변화를 형

법이 용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법에 보험사기 특별규정을 두는

것은 효과가 불투명하다.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1975년,1988년,1995년,

2001년,2004년,2005년 여섯 차례 개정 된 바 있다.따라서 형법전에 보험사

기죄 처벌조항만을 신설하는 것은 최근의 보험범죄의 실상에 체계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입법이 되지 못하며 현실적으로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보험업법 개정안

현행 보험관련 법규 중 일반법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보험업법에 보

험사기(범죄)의 정의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보험업

법에 보험범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통하여 보험범죄의 유형을 보다 세분

화할 수 있으며,점차 다양화․조직화․전문화의 양상을 띠고 있는 보험범죄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동법내의 미수범규정을

통하여 보험금 수령 이전단계에 있어서의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가

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형사법과 함께 민사적 구제를 도모하여 피해구제를

현실화 할 수 있다.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범죄 정의 및 처벌 규

정 신설을 통해 보험범죄의 심각성․비도덕성․불법성과 보험범죄로 인한 사

회적 손실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제고효과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방안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보험사기(범

죄)의 정의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최근의 보험범죄 실상에 가장 구

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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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험범죄에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업법에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이 삽입될 경우 정의 및 처벌 조항과 더

불어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조항도 고려되어야 한다.구체적으로,보험회사

가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부지급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의

무를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충분한 상황설명의 의무를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 조항

의 신설과 함께 보험소비자 보호조항의 신설은 이해관계자간 법적 형평성 유

지 뿐만 아니라,무엇보다도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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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방안 특 징 채택국가

보험범죄방지
법 제정안

�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의지와 입법취지를 국민에게 주
지시킴으로써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학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적 입법의 기능을 함.

� 범죄수법의 다양화,지능화추세와 함께 확대되는 보험범
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신속한 법률제정이 가능하여 보험범죄의 확산방지가능
�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 경우 새 법안에 포함시키려는 내
용들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보험관련 법규의 내용들과 중
복되는 문제를 가져옴으로써 더욱 복잡한 입법양상을 나
타낼 수 있음.

미국
유타주 등

통합사기법 영국

형법상
보험사기죄
처벌조항
삽입안

� 형법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형법 제정이후 그 동
안 진행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형법이 용
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법에 보험사기 특
별규정을 두는 것은 효과가 불투명함.

�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된 이후 1975년,1988년,1995년,
2001년,2004년,2005년 여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 현실적으로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최근의 보험범죄의 실상에 체계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충분한 입법이 되지 못함.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중국,미국
캘리포니
아주 등

보험업법
개정안

� 보험범죄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으며,점차 다양
화․조직화․전문화의 양상을 띠고 있는 보험범죄에 탄
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동법내의 미수범규정을 통하여 보험금 수령 이전단계에
있어서의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음.

� 보험범죄의 심각성․비도덕성․불법성과 보험범죄로 인
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제고 효과가 상대
적으로 작을 수 있음.

미국
미시간주
등

주:1)미국 유타주는 Title31AChapter31(InsuranceFraudAct)에서 보험범죄에 대해

다룸.

2)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CAPenalCodeSection550의 9개 조항이 보험사기방

지규정에 해당됨.

3)미국 미시간주는 보험법 &500.4503과 &500.4511에서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을 다

루고 있음.

<표 V-3>보험범죄 처벌법규 신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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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제고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보험제도의 공정성이란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납입한 보험료 대

비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의 수준으로 해석된다.분석결과 지급보

험금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할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9.0% ~

12.9%p더 낮다.즉 보험이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아 보험제도

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또는 보험이 미래의 담보손실을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보험사기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다.특히 우

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손실액을 부풀려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동 행위의 발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특히 납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개인일수록 또는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을 가진 개인일수록 고지의무 위반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12.9%p더 낮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 주지 않는다는 보

험소비자의 인식과 보험금이 정산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인식

으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과다청구할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분석에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보험금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또한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

히 퍼져 있는 현상의 기저에는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

험회사가 적시에 적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즉 보험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과잉진료를 통해 사고손실액보다 많은 보

험금을 청구하거나 나이롱환자를 자처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보험소비자의 의도적 과다청구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보험회사와의 협상목

적으로 희망보험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또는 보험사기로 볼 것인

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또한 보험회사와의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 위해 보험금액을 과다청구하는 것을 보험사기로 볼 것인가도 논쟁거

리이다.위험회피성향이 높거나 사고에 대해 피해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

하여 유사피해자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선의의 과다 청구자와 악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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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청구자를 실제로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하지만 이러

한 논쟁과 상관없이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보험회사는 보

험소비자의 과다청구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쌓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 또는 거절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적시에

적절한 상황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심사를 자

발적으로 철저히 함으로써 계약상의 흠결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

여 분쟁에 이르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더불어 감독당국은 보험제도의 공

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지수 중 보험금 불만족 지수

공개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세부 내역의 공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보험금 불만족 지수의 보완 공개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과 같은

계약서상의 흠결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

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의 보험민원 집계에 따르면 2008년에 접수된 계약의 성

립과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각각 3,164건과 9,127건에 이른다.

법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 등은

보험회사의 면책사유가 된다.다만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

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

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이

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그러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지시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또한 계약시점 또는 보험사고발생 전에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자필서명 누락과 같은 계약서상의 흠결을 조사할 유

인이 크지 않다.따라서 실무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청

구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계약서상의 흠결을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고지

의무 위반 또는 자필서명 누락 등의 이유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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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빈번한데,이는 계약자의 의도적 고지의무 위반행위에도 기인하지만 보험

회사가 계약시점 또는 최소한 보험사고 발생 전에 계약서상의 흠결을 조사하

도록 유도 또는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35)

계약서상의 흠결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

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함으로

써 소비자의 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

민원유형
2007 2008 증감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보험모집 7,538 36.4 7,763 36.3 225

보험금 등 지급지연 1,532 7.4 3,454 16.2 1,922

보험금 등 산정 4,017 19.4 3,238 15.2 -779

면부책 결정 3,011 14.5 2,435 11.4 -576

계약의 성립 및 실효 1,948 9.4 1,961 9.2 13

장해 및 상해 등급적용 1,403 6.8 1,274 6.0 -129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1,254 6.1 1,203 5.6 -51

계 20,703 100 21,328 100 625

자료:금융감독원 웹페이지(http://www.fss.or.kr)

<표 V-4>금융감독원의 보험민원 접수현황

(단위:건,%)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단체,학계,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산출하는 모집질서 준

주수준 평가 항목 중 내용별 보험금 불만족 지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6)금융감독원의 보험금 불만족도는 보험회사별 총 보험금 청구

35)한국소비자원(200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분쟁의 경험이 있는 400명 중 69

명(17.3%)이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었다.한국소비자원(2009)

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공제

조합과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경험이 있는 보험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분쟁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6)TV홈쇼핑 등 새로운 채널을 통한 보험영업,교차모집제도의 시행 등(2008년 8월)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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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대비 보험금 청구 후 해지 건수의 비중을 나타낸다.보험금 청구 후 해

지건수는 보험금 부지급후 고지의무 위반 해지건수,보험금 청구후 계약취소

건수,그리고 보험금 부지급후 3개월내 임의 해약건수를 포함한다.

구 분 평가지표 산 출 식

보험상품
판매

불완전판매
비율

� (청약철회건+품질보증해지건+민원해지건+무효건)/신
계약건

계약해지율
� 품질보증해지율+민원해지율=
(품질보증해지건+민원해지건)/신계약건

설계사
이동

이직설계사비율
� (직전 1년간 신규등록 설계사수 -신규등록 무경력
설계사수)/평가년월말 현재 총 설계사수

설계사
예상탈락률

� (직전 1년간 신규등록 설계사수/평가년월말 현재 총
설계사수)×(1~13월차 설계사 정착률)

보험금
지급

보험금
부지급률

� 보험금 부지급건/보험금 청구건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청구 후 해지건*/보험금청구 발생 계약건
*보험금 부지급후 고지의무위반 해지건+보험금 청구후
계약취소건+보험금 부지급후 3개월내 임의 해약건
(보험금 지급후 고지의무위반 해지․임의 해약건은
제외)

자료:금융감독원 웹페이지(http://www.fss.or.kr)

<표 V-5>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지표 산출식

건전한 보험모집질서 확립의 목적에 의해서든 보험제도의 공정성 제고의

목적에 의해서든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불만족도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보험금 불만족 지수의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불만족 지수는 보험금 부지급 후 계약해지의 주체

나 구체적인 해지사유에 상관없이 보험회사별 총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보험

험모집질서가 혼탁해지면서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설명 불충분을 제기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기납입보험료 환급 요구 등 보험계약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은보험소비자 불만유형의 지수화를 통해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금융감독원,2009.5.26자 보도자료).



146 정책보고서 2010-1

금 청구 후 해지된 건수의 비율로서 포괄적으로 나타내어진다.그러나 보험회

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나 자필서명 누락 등 계약상의 흠결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후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는

지표를 고안하거나 현재 지표의 총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보험금 부지급후

고지의무 위반 해지건수,총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보험금 청구후 계약취소건

수,총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보험금 부지급후 3개월내 임의 해약건수 등을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

한 정밀한 지표의 보완은 보험회사의 산출 비용 부담과 실질적인 효용 가치

사이의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의 확립과 더 나아가 보험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서 보험금 불만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공개할 경우,보험회사는 영업성과

를 위해 계약인수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자발적으로 계약시점 또는 적어도 보

험사고 발생 전에 계약상의 흠결을 조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이로써 계약상

의 흠결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내용의 공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에는 고지의무 위반행위를 확신하거나 재해보험에서 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밖에 약관이나 상법상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하여 승소가

능성이 높을 때이다.보험회사의 이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

고 있는 사기적 계약체결 및 보상청구와 소비자의 민원에 대하여 법원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그러나 보험금을 당연히 지급하여

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

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시 말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개인이 법인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악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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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소송이 보험소비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보험

금을 삭감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보험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떠나서 극단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이

른바 ‘압박용 소송’이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 FY2008신규소송 건수는

5,620건으로 이중 25.7%가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보험회사가

소송의 선(先)제기자인 건의 비중은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그러나 소송 중 많은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소비자

는 판결의 불확실성,비용문제,조속한 해결의사 등으로 금액이 다소 적더라

도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한국소비자원,2009).37)더욱이 소송을 먼저 제

기한 측이 소비자이든 혹은 보험회사이든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다.한

국소비자원(2009)의 조사에 따르면,소비자가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 소비

자의 요구수준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비율이 56.2%(77명)에 해당한다.보험

회사가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구수준대로 또는 보험회사

가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결된 사례가 50%이다.이처럼 소송 중

보험회사의 합의시도가 적지 않고 소송을 먼저 제기한 측이 소비자이든 혹은

보험회사이든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부당히 거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결국 보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또는 신규계약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다.

37)한국소비자원(2009)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에 대해 소비자원이나 금융

감독원 등의 민원기관에 접수하여 해결한 경우가 45.8%(183명)이고 나머지(271명)는 소

송으로 해결하였다.소송으로 진행한 217명 중 보험회사와 합의 불성립 후 곧바로 소송

을 제기한 경우는 32%(128명)이고 소비자원 등 민원기관 접수 후 합의 불성립으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한 경우는 12.5%(3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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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전 체
원고:보험회사

건수 구성비 구성비 증감

FY2006 6,034 1,111 18.4 -

FY2007 5,929 1,514 25.5 38.7

FY2008 5,620 1,443 25.7 0.6

자료:금융감독원 웹페이지(http://www.fss.or.kr)

<표 V-6>신규소송건수

(단위:건,%)

구 분

소비자의 요구수준 보험회사의 제시수준
소송

진행중
계보다

높게
대로

보다

낮게

보다

높게
대로

보다

낮게

소비자 7.3 48.9 27.7 9.5 5.1 - 1.5 100(137)

보험회사 - 45.0 30.0 5.0 10.0 5.0 5.0 100 (20)

계 6.4 48.4 28.0 8.9 5.7 0.6 1.9 100(157)

주:한국소비자원(2009)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생명보험회

사․손해보험회사․공제조합과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경험이 있는 보험소비자 4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한국소비자원(2009)

<표 V-7>소송 선(先)제기자별 보험금 지급수준

(단위:%,건)

이러한 맥락에서 증가세에 있는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총자산,고객수,또는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발생규모는 물론 소송제기의 사

유와 처리결과 등을 분류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회

사별 소송건수와 그 중 보험회사가 원고인 소송건수를 웹페이지를 통해 공시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보험회

사의 소송 패소율 등을 추가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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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범죄 전담기구 상설화와 전문인력 양성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보험사기 적발노력의 증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

시한다.보험사기의 구체적인 행태에 상관없이 발각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보

험사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장의

분석결과는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개인

일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적어도 13%p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한 개인

의 태도가 보다 엄격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보험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적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만큼 보험업계와 조사 및 수

사기관의 적발노력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보험사기의 적발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를 반영한다.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

기가 거의 또는 절대 발각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4.2%를

차지하며,보험사기가 대부분 또는 항상 발각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7.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험범죄 조사 및 수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상설화하여 보

험범죄 적발실적을 제고하고 보험범죄 적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낼 필

요가 있다.현재 정부는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검찰,경찰,금융위원

회,금융감독원,손․생보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등 관계부처

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에 대책반을 설치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동 대책반은 금감원이 보험사

기 인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기 의심사건 관련 자료를 제

공하면 해당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심평원 등으로부터 진료 정보를 확인

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한다.동 대책반의 경우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보험범죄

혐의자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 혐의자의 혐의입증과

적발이 용이하다.보험가입자의 허위ㆍ과다 진료,의료기관과의 공모 등 보험

사기 혐의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심평원의 진료정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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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행법상 수사기관만 심평원에 진료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보험사기 의심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보험회사와 수사기

관 및 심평원이 공유하는 보험범죄 전담기구를 금융감독원내에 설치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현재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 방지 전담인원이 20여명에 불과하고 손

해보험협회의 보험사기방지센터와 각 보험회사의 특수조사팀에 근무하는 전

문조사요원이 200여명에 불과하여 보험사기 조사인력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이다.따라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조사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방지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조속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제도의 작동원리,보험사기의 폐해,특정행위의 보

험사기 해당여부,보험사기 신고방법,보험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정행위가 사

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과 이를 모르고 있는 개인 간 동 행위

의 용인가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보험사기의 폐해,즉

보험사기와 보험료와의 관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개인일수록 연성보험사

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데

에 있어서 일반인의 보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50%가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

지의무 위반이나 손실액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도 52%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험계약서와 보험금지급신청서 등에 보험사기에 해당하

는 행위,각 행위의 법적 처벌내용,그리고 보험범죄 신고방법 등을 명시하고

청약 확인시 이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미국 대부분의



보험사기 방지방안 151

주에서 제정한 보험범죄 방지 관련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서 및 보

험금 지급신청서에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벌금 및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대

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 보험제도의 작동원리,보험사기의 폐해,특정

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보험사기 신고방법과 포상제도 등을 알리는 광고

를 일정기간 동안 시행할 필요가 있다.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한 건의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방지․경감․환수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 사고

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

다.이러한 신고 및 포상제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Ⅵ. 결     론

우연성과 사행성이라는 보험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제도의 순기능 이

면에는 필연적으로 보험사기가 병존한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08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약 2,500억 원이며 혐의자수는 약 4만 명으로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보험사기 적발 건수 및 금액의 증가세는

보험회사 또는 감독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노력의 증가에 기인했을 가

능성도 있지만 보험사기 발생수준의 절대적 증가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보험사기의 증가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보

험제도 본연의 기능을 퇴색시키고 모방범죄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윤

리관 및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그동안 보험사기

방지전략과 적발모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적발

등을 통해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에 대한 연구,보험사기의 행위주체

에 대한 연구,그리고 보험사기의 제도적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 등이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보험사기 행태별로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였다.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사

기 행태별로 그 영향요인을 검증한 후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하는 보험사기 방지전략과 동 전략의 구체적인 실

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험사기의 잠재적 발생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사기의 행

위주체인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

녀 803명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조사 결과,35.6

%가 전치 2주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에게 전치 3주 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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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사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34.7%는 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평

소에 앓고 있던 허리질환까지 치료한 후 의료비를 보험사에 통합하여 청구해

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2.1%

가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사례금을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약 29%를 차지하였다.또한 응답자의 25%는 보험증권상 보장(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술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보였다.보험금을 받기위해 작

업장에 고의로 화재를 내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 24%의

응답자가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위의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지의무 위반,부상정도를 부풀려서 진단서

작성하기,운전자 바꿔치기,고의사고 유발행위 등 행위양태별 보험사기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검증하였다.프라빗모형을 분석에 적용하

였다.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의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상관없이 ① 보험사기의

발각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인식할수록,②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않을수록,③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알고 있을수

록,④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할수록(즉,보험제

도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일수록)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더 낮다.또

한 ⑤ 경성사기보다는 연성사기에 대한 태도가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과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이해 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특정 영향요인에 반응하는 연성사기에 대한 태도와 경성사기

에 대한 태도 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됨으로써,연성사기 행위자와 경성사기

행위자의 의사결정구조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

험사기 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현행 보험관련 법규 중 일반법적 위치

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의 정의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야 한다.다만,보험업법에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이 삽입될 경우 정의 및 처

벌 조항과 더불어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조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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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약인수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자발적으로 계약

시점 또는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전에 계약상의 흠결을 조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지수 중 보험금 불만족 지수를 보완하여 공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보험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셋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발생규모 뿐 아니라 소송의 내용과 결과를 구

체적으로 분류하여 공시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

기 위한 의도로 제기하는 이른바 ‘압박용 소송’을 방지하고 보험제도의 공정

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보험사기 적발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

력한 대응의지와 대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험유관기관,금융감독당국,

수사기관,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차원의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며 급증하는 보험사기 조사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방지 전담인력 증대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마지

막으로,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제도의 작동원리,보험사기의 폐해,특정행위

의 보험사기 해당여부,보험사기 신고방법과 포상제도 등에 대해서 홍보를 강

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힌다.본 보고서의 4장에서는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보험사기의 영향요인을 검증

한 바 있다.동 실증분석이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과 태도를 설문조사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의 적용이 어렵다.이러한 한계점에도 불

구하고 본 장의 분석이 보험사기의 잠재적 행위자의 인식 및 태도를 설명하

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여겨진다.향후 연구에서는 분

석에 이용될 자료를 개선함으로써 계량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분석이 이루

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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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 설문지를 첨부함.

통계법 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부연구위원입니다. 보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서 귀하께서 표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해 개인의 비밀로서 엄격히 보호되며 그 내용은 연구목적의 통계자

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면접원성명 감독관 성명

조 사 일 시 2009년____월_____일____시부터 2009년____월____일____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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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정질문

선문1)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 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3) 광명시 4) 평택시

5) 시흥시 6) 의정부시 7) 남양주시 8) 안양시

9) 안산시 10) 용인시 11) 고양시 12) 부천시

13) 성남시 14) 수원시 15) 기타 ☞ 면접 중단

선문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25세 미만과 만65세 이

상은 면접 중단

1) 25-29세 2) 30-34세 3) 35-39세 4) 40-44세

5) 45-49세 6) 50-54세 7) 55-59세 8) 60-64세

선문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면접원이 직접 기재 하시오.]

1) 남자 2) 여자

선문4)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 중 보험산업에 종사하는 분(설계사 포함)이 계십니까?

1) 예 ☞ 면접 중단 2) 아니오 ☞ 선문5)로 이동

선문5) 귀하께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기회가 닿는 대로

귀하를 이용하려든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2)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3) 상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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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험가입 현황 및 특정행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Q1) 귀하께서 가입한 보험상품 종류와 가입한 보험상품별 가입건수를 말씀

해 주십시오.

구분 보험상품 종류 가입여부
가입

건수

1. 생명보험

1)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2) 재해중점보장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3) 종신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4) 저축성보험(저축중심, 보장겸비)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5) 연금보험(공무원, 국민연금 등 제외)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6) 교육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7) 치명적 질병보험(CI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8) 변액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9) 기타( )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2. 손해보험

1) 자동차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2) 장기

손해보험

2-1) 상해(운전자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2-2) 건강(의료비, 지병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2-3) 종합(재물+상해)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2-4) 저축성보험(개인연금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2-5) 어린이 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3) 상해보험 (여행, 교통상해, 1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4) 통합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3. 기타( )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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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보험가입 시 설계사가 불리한 사실(예를 들면, 과거에 병을 앓은 경험

같은 것)을 숨겨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Q3) 귀하께서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예 ☞ Q4)로 이동

2) 아니오 ☞ Q9)로 이동

Q4) 보험금 청구시 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정비업자, 손해사정사

등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도록 권유하거나, 혹은 사례금을 요구한 적

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Q5)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 보상직원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도록 권유하거

나, 혹은 사례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Q6)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거나 청구

한 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Q7)로 이동

2) 아니오 ☞ Q8)로 이동

Q7)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삭감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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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각 행위들이 가능하다면, 귀하께서는 개인적으

로 볼 때 다음의 각 행위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위

응답

항상

허용

할 수

있다

대부분

허용 할

수 있다

가끔

허용

할 수

있다

거의

허용

할 수

없다

절대

허용

할 수

없다

1.

연말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소득 또는 기부내역

등과 같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기왕에

가입한 A화재보험사 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기위해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토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보험증권상 보장(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무보험 상태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을 운전자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전치 2주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사에게

전치 3주 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사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평소에 앓고 있던

허리질환까지 치료한 후 의료비를 보험사에 통합

청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보험가입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다.
① ② ③ ④ ⑤

8.
보험사의 보상직원에게 부탁하여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은 후 사례금을 그 직원에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손해사정법인(사고처리대행자)에 사례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보상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6 정책보고서 2010-1

Q9)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직접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행위
응답

예 아니오

1.
연말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소득 또는 기부내역 등과 같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다.
① ②

2.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다. ① ②

3.
보험증권상 보장(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술한다.
① ②

4.
무보험 상태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을 운전자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한다.
① ②

5.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료기관 종사자(의사, 원무과직원 등)에게 허

위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사에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다.
① ②

6.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까지 치료한 후 의료비를

보험사에 통합 청구한다.
① ②

7.
보험가입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다.
① ②

8.
보험사의 보상직원에게 부탁하여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은 후 사례금을 그 직원에

게 제공한다.
① ②

9.
손해사정법인(사고처리대행자)에 사례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보상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한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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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귀하께서는 아래의 각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행위

응답

전혀

흔하지

않다

대체로

흔하지

않다

보통
대체로

흔하다

매우

흔하다

1.

연말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소득 또는 기부내역

등과 같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보험증권상 보장(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무보험 상태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을 운전자로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의료기관 종사

자(의사, 원무과직원 등)에게 허위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후 보험사에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까지 치료한 후 의료비를 보험사에 통합 청구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보험가입 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다.
① ② ③ ④ ⑤

8.
보험사의 보상직원에게 부탁하여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은 후 사례금을 그 직원에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손해사정법인(사고처리대행자)에 사례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보상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Q11)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허술하다

2) 대체로 허술하다

3) 보통

4) 대체로 까다롭다

5) 매우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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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사고발생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는 것에 대하여 귀하는 다음 중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1)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대한 보험금

을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2)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에서 사고가 나지 않아 보험회사만 이득을 보았으므로 피해

액 이상의 보상을 받아도 무방하다.

3)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만 받아야 한다.

Q13)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 2) 대체로 긍정적 3) 중립적 4) 대

체로 부정적 5) 매우 부정적

Q14)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Q15) 귀하께서는 납입 보험료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2) 대체로 높다 3) 적정 수준이다

4) 대체로 낮다 5) 매우 낮다

Q16)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귀하께서 내는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Q17)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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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겼거나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할 경우 발각될 가능성

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항상 발각된다 2) 대부분 발각된다 3) 가끔 발각된다

4) 거의 발각되지 않는다 5) 절대 발각되지 않는다

Q19) ‘보험사기’하면 떠오르는 보험사기의 예를 말씀해 주십시오.

Q20)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에게 보험금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보험금 지

급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Q21) 보험가입 시 불리한 사실을 숨겼거나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Q22) 귀하께서는 보험사기를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Q23) 귀하의 주변에 보험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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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구통계학적 질문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배문1) 귀하께서는 현재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1) 중학교 이하 2) 고등학교 3) 대학교 4) 대학원(석/박사)

배문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공무원/준공무원 2) 임원급 이상 경영직 3) 전문직

4) 사무직 5) 생산/노무직 6) 판매/서비스업

7) 자영업 8) 농/축/수산업 9) 주부

10) 기타( )

배문2) 귀하를 포함한 귀댁의 가구원수는 총 몇 명 입니까?

총 _____________명

배문3) 귀댁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배문4) 귀댁의 세전 연평균소득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만원 ☞ 조사종료

응답거절 ☞ 배문4-1)로 이동

배문4-1) 정확한 소득을 알려주시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통계처리를 위해 단순히 귀댁의

세전 연평균소득 구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500만원 미만 2)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3) 4,000만원 ~ 6,000만원 미만 4) 6,000만원 ~ 8,000만원 미만
5) 8,0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헌수 2006.3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2007-3 퇴직연금 손 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2007-4 확률적프런티어방법론을이용한손해보험사의기술효율성측정 / 지홍민 2007.3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2008-1 보험회사의리스크중심경영전략에관한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172

■ 조사보고서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에대응한장기간병보험운영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17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174

■ 정책보고서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요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미치는 영향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175

■ 경영보고서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176

■ 영문발간물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177

■ CEO Report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연구논문집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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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2007-2 외국의협력정비공장제도운영현황과전략적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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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23호 미국과영국의손해보험직판시장동향분석및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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